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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여느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건설업은 경제발전과정에서 사회간

접자본 확충에 지대한 기여를 해왔다. 이러한 긍정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우

리나라 건설업은 부실과 부조리라는 인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건설기

능인력들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성 증가가 둔화되고 있지만 건설

업체들은 산업전체 차원에서 유능한 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 체계적이고 적절한 기능인력 육성 메커니즘은 부재 상태이고 건설업

체들은 기능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노동시장 인

력의 기능향상을 도모하는데 대해서도 개별 건설업체들은 이해(利害)를 가지

고 있지 못하며 건설업 전체 차원에서도 가시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일당의 형식으로 지불되는 임금과 명시적 고용계약의 부재로 대표되는 우

리나라 건설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은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고용에 따른 

노동관련 준조세 부과가 면제되고 해고와 채용이 자유로워 자연스러운 상태

의 경쟁적 노동시장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역설적으로, 그와 동시에 불평등한 

고용관계의 전형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임금근로자에게 주어져야 하는 권리

가 이들에게는 암묵적으로 박탈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관련법은 건설일용

근로자를 임금근로자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실제 현장에서는 자 업자처럼 

고용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적 규제를 벗어난 십장[오야지]을 매개로 한 

인력채용과 인력관리에 의존하고 있는 건설업의 노무관리체계는 건설일용근

로자로 하여금 필요한 때에 자신의 근로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적용도 예외가 아니어서 산재보험을 제외하면 적용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거나 자 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복잡한 하청구조와 사업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십장의 불안정성 때

문에 일용근로자의 고용거래과정에서는 체불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고용기록과 납세기록이 모두 부재함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

을 둘러싼 분쟁에서도 일용근로자들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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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 불리한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산재가 발생할 경우

에는 임금수준 및 근로일수 등에 관한 적절한 증명방법이 없어 피재자는 자

신의 근로소득 이상의 휴업급여를 받기도 하는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

한 현실은 사업자와 근로자의 이해가 일치하여 자기재생산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정부가 적절한 고용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필요한 규제 부과나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들에는 노사간의 분쟁, 협의, 절충에 의해 확립되기보다

는 경제개발과정에서 현실과는 무관하게 외국의 제도로부터 수입되거나

(bench-marked) 혹은 제도입안자의 사고가 현실적인 여과를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성문화된 것들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어떠한 기준들은 과도한 보호를 

규정하여 현실과 괴리되고 있고 어떠한 기준들은 거의 배려를 받고 있지 못

하다. 휴업시 평균임금의 70%를 보장하는 기업이 드묾에도 불구하고 근로기

준법은 그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현실은 아직도 현실과 독립적인 법

규정과 운 의 묘에 의존해서 노동행정이 유지되고 있는 한 가지 예이다. 근

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행정능력에 의해 일정범위로 한정하고 고용주가 어떠

한 고용기록이나 임금지급기록을 보유하지 않아도 이를 문제삼지 않아 왔던 

현실은 정책적 배려의 부재를 대변한다. 탈세가 행해지는 것이 공공연한 사

실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세무감독이 정기적으로 행해지지 않은 것은 또 다

른 예이다.

우리나라 건설노동시장은 있어야 할 정책적 배려가 부재한 가운데 경제주

체의 탈법훈련(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부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노무비를 과다계상

해야 할 필요 때문에 架空 노동자군을 필요로 하는 사업주와 세금을 내고 싶

지 않기 때문에 일당을 낮추더라도 근로기간을 적절히 맞추어 계약된 임금총

액만 받으면 개의치 않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이해가 일치하고, 근로감독부서, 

사회보험료 징수기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도 고용기록의 의무 및 사회보

험료와 세금의 납부 의무나 공정거래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감독하지 않는 현

실, 복잡한 하도급 구조는 이러한 감독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는 현실, 이러한 요소들이 건설노동시장의 부조리를 구조화

하고 있는 측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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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적 측면의 문제를 타개하고 건설일용근로자, 나아가 일용근로

자와 전체 비정규근로자를 위한 보호망을 어떻게 적절히 마련할 것인가의 문

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본고는 이러한 우리나라 건설노동시장에 대한 개

선책을 모색하고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일

환으로 ‘새로운 고용관리체계’에 기반한 사회보험 적용방안을 제안한다.

선진국에서 사회보험제도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해서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다른 사회보호제

도를 갖고 있지 않다. 건설노동자의 92%가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스웨

덴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건설노동시장이 단기적인 계약에 의해 

지배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임금근로자 일반에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 외에 

그 특수성을 감안한 사회보호장치를 두고 있기는 할지언정 다른 임금근로자

가 받는 혜택으로부터 소외시키지는 않는다. 독일의 추가연금과 악천후수당, 

호주의 악천후수당은 건설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존재하는 복지프로그

램이지 다른 일반 복지프로그램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일본은 건설

업퇴직금공제제도라는 특별한 형태로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일용근로자를 위한 것이며, 그 보호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가 건설일용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모종의 제도를 

마련한다면 그 전범(典範)으로서 지향해야 할 바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에서도 상대적으로 건설업의 실업률이 다른 부문보다 높고 노동이동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기준은 다른 산업

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동일하다. 이는 어느 정도는 타산업근로자와 건설업

근로자 사이에 실업급여 혜택의 불균형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보험

은 국민 전체나 임금근로자 전체에게 강제로 적용되는 보편적 보험체계이고, 

위험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지고 

위험에 따라 혜택이 주어지는 보험체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보험요율 기준이나 실업급여 기준이 다르지 않다.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장치를 두고 있는 나라들에 

공통되는 점은 근로기록의 관리가 전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나라들에서

는 공식적인 규범에 의해서건(독일, 스웨덴의 이직확인) 자생적 문화적 요인

에 의해서건(호주의 reference)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메커니즘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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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고용기간 기록은 납세기록 

관리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하지 않아 왔던 

일을 새로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용주가 태만히 하고 있는 임금지급과 고용기록에 대해 정부가 방관자적 

태도를 견지한 채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보호장치를 두는 나라는 없

다. 상품시장에 수증이 있듯이 노동시장에서의 근로계약에는 사후 증빙이 

가능한 고용기록이 존재한다. 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는 징세 및 사회보험 징수부서의 감독과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경제문화적 바탕에 기인하는 바도 큰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 건설업체들은 소규모로 운 되고 있지만 상용직의 비중이 높

으며 건설근로자들이 고용계약을 맺는 상대는 일반적으로 전문건설업체이다.

우리나라는 전문건설업체나 종합건설업체가 사업주가 아닌 십장에 의해 고

용된 근로자들의 고용기록을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 한

다고 생각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경력증명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

구할 수도 없고 납세나 사회보험료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감독

이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설사 근로자가 산재사고, 임금체불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경력증명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사업주가 발행해 

주지 않아도 근로자는 별다르게 호소할 곳이 없다. 소송 때문에 일해야 하는 

날에 일을 하지 못하면 생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이에 대해 보상을 받

지 못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일을 당하느니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향마저도 띤

다.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기록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세법이나 노동관련법

에 의해 규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독이 행해지고 있지 않다. 이

는 정부의 평상시의 역할이 방기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근로자들이 불이

익을 당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기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 정부는 그 동안 방관을 해온 상태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정부의 노동정책 대상은 많은 경우 임금근로자의 반

쪽에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1,200만명으로 추산되는 임금근로자 

중 단지 600만명에도 못미치는 숫자만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

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탈규제화와 행정인력 부족이 전가(傳家)의 보도(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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刀)처럼 일컬어지는 구실이지만 적절한 감독기능을 발휘한다면 점진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도급 관행이 타파되지 않는 한 건설근로자 시장의 불공정 관행도 시정될 

수 없고 고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건설근로자들을 보

호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하도급 관행 타파만이 고용관리체계를 

가동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도급 관행 타파가 건설근로자 보호방법이

며 국가 수입원의 확보방법이라고 한다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초로서 고용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하

도급 관행의 타파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한

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어떤 견지에서 보면 상용직 근로자 노동시장이 제도적 왜곡을 갖고 있는 

시장이고 건설일용직 근로자 시장이 자연스런 상태의 경쟁적 시장이다. 그러

나 상용직 근로자 시장의 ‘왜곡’은 역사성에 바탕해서 이루어진 제도가 불가

피하다고 받아들여지는 반면, 건설일용근로자 시장은 정당한 고용거래 행위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안전망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교정은 다소간에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정한 상거래를 보

장하지 못하고 ‘더러운 전략’(노무비를 속이는 업체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현실 등)을 일상적인 상태로 방치하는 것도 또한 시정되어야 할 점이다.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발점은 사회보험 적용을 매개로 한 고용관

리체계의 수립이라는 기본적인 가설에 입각하여 본고는 고용보험의 적용방안

과 그를 바탕으로 한 직업안정망 및 초기업단위의 직업훈련체제 구축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건설노동시장의 현황과 일용근로자 

고용정책, 그리고 사회보험의 피보험자 관리방식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제3장

은 새로운 고용관리체계 확립의 필요성 및 그 수립방안 등과 함께 건설일용

근로자 고용개선대책의 기본 윤곽을 서술한다. 제4장은 고용관리체계의 내용

과 각 경제주체의 역할, 그리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에 대해서 

논하고, 제5장은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사업을 적용하기 

위해 일반적인 규정과는 달리 설정되어야 하는 특례들에 대해 논하며, 제6장

은 일용근로자의 취업알선 서비스에 관하여 논한다. 제7장은 초기업단위의 

직업훈련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성과 방안이고, 제8장은 요약 및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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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建設勞動市場의 現況과 問題點

1. 건설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비중

건설업이 경제발전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민간부문의 건설활동을 

통해 공헌한 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건설업은 현재 국

내 총생산의 16.4%, 전체 취업자의 9.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에 비

해 우리나라 건설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것

은 사회간접자본 개발수요를 비롯하여 공장, 사무실, 주택 등의 건설수요가 

여전히 매우 큼을 반 한다.

농업과 일부 서비스부문을 제외하면 경제발전에 상응하여 공식화되는 고용

관계의 비중이 높아져 왔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이 

세사업장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고 산재보험도 조만간 전사업장으로 적

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근로자 보호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사업체 규모

를 기준으로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수용

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민간경제활동에서 고용관계 확인의 신뢰성이 

제고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건설업의 고용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일견 상반되는 평가가 존재한다. 

전통적 고용관계에 일부 근대적 고용관계가 왜곡된 형태로 중첩된 비공식부

문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견해와 건설노동시장은 유연화된 고용관계의 전형

이라는 평가가 그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건설업 종사자 중 임시일용직의 비

중이 높다는 점과 관계가 있다.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것은 하나의 생산

물을 생산하는데 공종 및 공정에 따라 다양한 기능이 필요하고 주문생산방식

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설업의 특성에도 기인하지만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

해 볼 때 우리나라 건설업의 임시일용직 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것을 보면 그

와는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문생산방식이 지배적이라

고 해서 반드시 일용직이나 도급계약직이 그렇게 높아야 하는 필연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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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대표적 수주산업인 조선산업에서는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음을 고려할 때 생산과정이 어떻게 조직되느냐가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7년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건설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는 전체 피용

자의 12.2%이나 전체 일용근로자에서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7.0%에 달한다(표 1 참조). 또한 전산업 피용자 1,323만명 중 일용근로자는 

189만명으로서 그 비중이 14.3%임에 반해, 건설업의 일용근로자수는 건설업 

피용자수의 55.0%에 달한다. 

<표 1> 각종 지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1997)

(단위 : 억원, 천명, %)

전  산  업 제  조  업 건  설  업

국내총생산 375,160 108,157 (28.8) 61,632 (16.4)

취  업  자  21,048   4,475 (21.3)  2,004 ( 9.5)

피  용  자  13,228   3,716 (28.1)  1,618 (12.2)

일용근로자1)   1,890    319 (16.9)    890 (47.0)

  주 : 1)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있으나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

이 사업을 경 하는 자(임시근로자는 제외된 개념임).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 1998. 7.

     ______, 경제활동인구연보 , 1998.

임시직의 비중까지를 고려하면 건설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더욱 압도적이

다. 통계청의「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건설업 전종사자 중 임시기

능공과 단순노무직을 포함하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70.9%로 나타

날 정도로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다(표 2 참조). 건설업 통계조사에 정부 또

는 공공기관의 직 공사 및 무면허 공사업자에 의한 공사를 제외하고 있음

을 감안하면 건설업의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율은 80%에 육박할 것으로 추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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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건설업의 직종별 종사자수(1997)

(단위 : 천명, %)

종사자

전  체

(100.0)

피고용자

(98.7)

사무직

및

기  타

종업원

(100.0)

생  산

종업원

(88.7)

상용

(17.8)

임시 및 일용

(70.9)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1.3)기술자 기능공
임  시 

기능공

단  순 

노무직

1,643

(100.0)

1,589

(98.7)

163

(10.0)

1,431

(88.8)

174

(10.6)

118

(7.2)

477

(29.0)

689

(41.9)

22

(1.3)

자료 : 통계청,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 1998.

2. 금융위기 이후의 건설업 고용현황

1998년에 건설업은 제반 산업 중 가장 심각한 취업자 감소를 경험했다. 전

산업의 취업자수가 5.3% 감소했음에 비해 건설업의 취업자수는 21.3%가 감

소했다.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취업자수 및 실업자수 변화를 보면 금융위기

로 인해 건설업의 비정규근로자가 겪은 어려움을 재확인할 수 있다. <표 3>

과 <표 4>는 종사상지위별로 금융위기 전후의 취업자와 실업자의 구성을 비

교한 것이다. 전산업을 기준으로 할 때 상용근로자가 10.8%, 임시근로자가 

약 9.5%, 일용근로자가 약 0.2% 감소한데 비해 건설업에서는 각각 약 18.7%, 

28.5%, 32.7%가 감소했다. 전직(前職)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실업자수 증가

를 살펴보면, 전산업을 기준으로 할 때 상용근로자가 약 2.2배, 임시근로자가 

약 2.1배, 일용근로자가 약 5.2배 증가한데 비해 건설업에서는 각각 1.9배, 2.4

배, 5.5배가 증가했다.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고용감소와 실업자 증가가 상시

고보다 더욱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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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성(임금근로자 기준)

(단위 : 천명, %)

전  산  업 건  설  업

1997. 11. 1998. 11. 1997. 11. 1998. 11.

취업자수

상용근로자 6,929  6,184 (-10.8) 406 330 (-18.7)

임시근로자 4,459  4,036 (-9.5) 309 221 (-28.5)

일용근로자 1,971  1,967 (-0.2) 927 624 (-32.7)

전      체 13,359 12,187 (-8.8) 1,642 1,175 (-28.4)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테이프 , 각년도.

<표 4> 전산업 및 건설업 실업자 구성(전직 임금근로자 기준)

(단위 : 천명, %)

전  산  업 건  설  업

1997. 11. 1998. 11. 1997. 11. 1998. 11.

실업자수

상용근로자 77 248 (+222.1) 7 20 (+185.7)

임시근로자 131 402 (+206.9) 10 34 (+240.0)

일용근로자 67 403 (+501.5) 34 220 (+547.1)

전      체 275 1,053 (+282.9) 51 274 (+437.3)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테이프 , 각년도.

3. 현행의 일용근로자 고용정책

가. 공공근로사업

1998년에 일용근로자를 위해 행해진 고용대책에 대해 간략히 평가해 보기

로 하자. 먼저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들 수 있다. 실업대책

의 일환으로 정부는 1998년 한해 동안 1조 444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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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만명에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했다. 다른 실업대책사업과 함께 공공근로사

업은 특히 1998년 8∼9월에는 일시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를 목표집단으로 한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일용근로자에게 

그다지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존재한다(한국보

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1998).

<표 5>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지․신청․참여 여부

(단위 : %, 명)

전 체
건설일용

근로자

건설업외

일용근로자

정규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인지

여부

전   체
100.0

(2,908)

100.0

(348)

100.0

(513)

100.0

(1,731)

100.0

(317)

예 49.7 53.7 47.0 48.2 57.9

아니오 50.3 46.3 53.0 51.8 42.1

신청

여부

전   체
100.0

(1,440)

100.0

(187)

100.0

(240)

100.0

(831)

100.0

(183)

예 13.5 27.1 15.4 11.8  4.7

아니오 86.5 72.9 84.6 88.2 95.3

참여

여부

전   체
100.0

(192)

100.0

(50)

100.0

(36)

100.0

(98)

100.0

(9)

참여했다 26.5 20.6 39.5 22.6 53.1

신청하 으나 

거절당했다
63.6 64.5 57.2 67.0 46.9

일할 수 있었으나 

포기했다
 9.8 15.0  3.4 10.4  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테이프 , 1998.

1998년 여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약 15%의 건설일용근로자만이 공공근로를 신청하고 

약 3%의 건설일용근로자가 실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용근로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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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이 다수 공공근로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건설일용

근로자(가구)의 참여 및 수혜 정도는 적어도 실태조사가 행해진 1998년 3/4

분기까지는 그다지 높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물론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이 실업대책으로서 무용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기침체로 소득감소를 경험한 빈곤가구의 구성원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했을 것이다. 공공근로사업은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으로 소득재분배를 

함으로써 소비수요를 진작시키고 경기위축을 완화시켜 실업의 심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공공근로사업의 내용이 생산적이냐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우리

나라 공공근로사업은 공적부조를 행정적․재정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현실에

서 일정한 선별(screening)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

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업상태의 일용근로자가 직접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그 가족 중

의 한 사람이 참가했더라도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판단된다. 구체

적 평가가 가능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경우를 감안한다면 공공근로사업이 일

용직 근로자‘가구’를 위한 실업대책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은 <표 5>의 실태조

사가 보여주는 결과보다는 클 것이다. 또한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에서 부여

되는 일의 성격이 건설업에서 하던 일의 성격과는 판이하게 달라 참여를 기

피해 오던 일용근로자들이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참여도가 높아지기도 했다. 

이는 일일취업센터가 동절기 중 평균 3만여명에게 공공근로사업을 알선하여 

공공근로사업에 수시참여의 길을 마련해 준데에서도 드러난다. 하지만 이러

한 모든 점들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이 일용근로자를 목표집단으로 하는 

실업대책으로서 자리매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나. 일일취업센터 운

동절기 일용직 실업대책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전국 15개 지역에 일일취

업센터를 설치․운 했다. 노동부의 집계에 의하면 하루 평균 100∼600명의 

구직방문이 있었다. 그러나 경기부진 및 동절기로 구인처가 거의 없어 알선

효과는 미미했다. 산재․체불임금 상담기능은 인지도가 높지 않아 이 역시 

아직 성과가 미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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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일일취업센터는 동절기 중 1일 평균 3,000명 정도를 

공공근로사업에 알선했는데 이는 일용직 근로자의 공공근로사업 참여도를 제

고시키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일취업센터는 또한 일용직 구직자

들이 산업인력관리공단의 모듈식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알선하기도 

했다.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일일취업센터의 공사현장 알선기능이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향후 건설일용노조의 일일취업센터 참여 

등을 통한 알선요원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일용근로자에 대한 경력관리체계 

구축 없이는 건설경기가 부양된 이후에도 그 역할이 제약될 수밖에 없으리라

고 판단된다.

다. 일용직 직업훈련

동절기 일용직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일용근로자 능력

개발과정’을 설치하여 약 1,000명에게 5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기능대학에서 1998년 12월∼1999년 2월간에 직업훈련을 실시했다. 모듈식 일

용직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기간에 기능습득이 용이한 조적, 미장, 

타일, 도배, 도장, 배관, 보일러시공, 용접의 9개 직종에 대해 훈련이 이루어

졌다(박명수, 1999). 

일일취업센터에서 참여자를 알선받고 매일 1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 는

데 참여희망자가 훈련계획인원보다 많았으며 참여자의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일용직 근로자가 일거리를 찾지 못한 날에 개인별 수준에 맞추어 수시로 직

업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 한 점, 일용직 특성에 맞는 기능

분야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데 목표를 둔 점 등이 

훈련실시에 적극적인 반응을 갖게 하 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훈련과정

이 주는 취업기회의 확대보다는 훈련수당에 대한 매력이 유인으로 작용한 측

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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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은 제3장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를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

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근로자의고용

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은 “사업주는 당해 사업주가 운 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 공사가 정부발주 공

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공사, 주택공사 500호 이상의 공사로 제한되어 있어 

건설일용근로자의 6%에 불과한 9만여명 정도가 그 제도의 대상이다. 의무가

입 대상공사의 범위가 협소하여 고용상태가 취약한 건설일용근로자일수록 퇴

직공제에 속하지 못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김훈․심규범, 1999).

현행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의무가입 대상자의 의무적 가입을 감독

하는 장치가 없고 임의가입자에 대한 유인책도 미미하다. 발주기관에서 의무

가입대상공사 발주시 공제부금료를 반 하지 아니하여 도급업체가 공제계약

의 체결을 기피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공제제도 임의가입 사업주에 대하여

는 시공능력 평가에 반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평가는 시공업체 선정시 단

지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이어서 유인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

다. 이는 현재 임의가입 사례가 전무함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매 신규근로자 

발생시마다 수첩을 신청하여야 하며, 임금지급시마다 근무일수를 파악하여 

증지를 첨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그만 둘 때에는 경력확인을 하도록 하는 

등 피공제자에 대한 건설업체의 관리업무가 번거로운 것도 공제계약 체결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발주기관별 의무가입대상 공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10월 현재 체결

된 공제계약은 479건(공사원가에 공제부금료 반 공사 426건, 공제부금료 미

반 공사 53건)으로 의무가입대상 사업장 771건 중 62.1%에 해당한다(표 6 

참조). 원가에 반 된 공사의 경우 가입률은 80.7%인데 비해 미반 된 공사

의 경우에는 21.8%에 불과하다. 특히 미반 된 민간공사 경우의 가입률은 

3.1%에 불과해 공제부금의 원가반 이 의무화되어 있지 못한 민간공사가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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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공제제도 정착의 걸림돌임을 알 수 있다. 수첩의 발급은 326개의 공사현장

에 걸쳐 23,378매가 발급되었고 공제부금도 319개의 현장에서 약 34억원의 

공제부금이 납부되어 6개월 전인 올 4월에 비해 빠른 속도로 정착되어 감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표 6> 의무대상 공사 중 발주기관별․원가반 여부별 공제제도 가입현황

       (1999. 10. 16. 현재)

(단위 : 건, %, 억원)

전   체 국   가
지    방

자치단체

정    부

투자기관
민  간

건수 도급금액 건수 도급금액 건수 도급금액 건수 도급금액 건수 도급금액

전   체 771 283,870 131 62,224 266 64,002 199 69,428 175 88,216

공제가입 479 168,438 110 51,758 214 54,546 136 47,453 19 14,681

공제가입률 62.1 59.3 84.0 83.2 80.5 85.2 68.3 68.3 11.0 16.6

공제부금료 반 528 186,690 128 61,114 220 56,355 166 59,176 14 10,045

공제가입 426 152,313 108 50,794 183 49,249 121 42,225 14 10,045

공제가입률 80.7 81.6 84.4 83.1 83.2 87.4 72.9 71.4 100.0 100.0

공제부금료 미반 243 97,180 3 1,110 46 7,647 33 10,252 161 78,171

공제가입 53 16,125 2 964 31 5,297 15 5,228 5 4,636

공제가입률 21.8 16.6 66.7 86.8 67.4 69.0 75.8 51.0 3.1 5.9

자료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내부자료.

<표 7> 수첩발급, 공제부금 납부, 퇴직공제금 지급현황(1999. 10. 16. 현재)

(단위 : 개, 매, 억원)

복 지 수 첩 발 급 공 제 부 금 납 부 퇴 직 공 제 금 지 급

공사현장수1) 수 첩 수 공사현장수1) 납부총액2) 공제자수 지급총액

326(139) 23,378(5,046) 319(108) 34(4.4) 1 575천원

  주 : (  )안은 1999년 4월말 현재임.

    1) 공사수의 차이는 ① 공제계약만 체결하고 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② 공제부금료가 

미반 되어 부금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반 함.

      2) 공제부금 약정액 누계는 1,231억원임.

자료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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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999년이 퇴직공제제도 시행의 두번째 해이므로 아직 퇴직공제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혹은 의도했던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정

확히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최초로 건설일용근로자를 겨냥하는 복지제도라는 

중대한 의의를 지니며 현재 빠른 속도로 제도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현행제도의 운 방식을 볼 때 예상되는 문제점들과 함께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천적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의 퇴직공제수첩제도를 살펴보면, 사업주는 사전적으로 산정된 노무비

율 등에 의해 인지를 구입하는 반면 근로자 개인별 인지첩부기록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인지가 사업주 임의로 배분되거나 배분된 인지를 근로자들끼리 

암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거래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는 퇴직공제제

도가 건설일용근로자보호제도로서 정상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무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보다 근로경력과 인지의 첨부가 일치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현행의 퇴직공제제도 확대를 통해 건설노동시장의 기능을 제고한다든지 실

업대책을 포함하여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호제도를 확충하기에는 원천적 한계

가 존재한다. 퇴직공제수첩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는 건설현장에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경력기간만큼 

일정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제도이다. 사업주 부담의 퇴직금을 

대체하는 기능을 목표로 하고 있지도 않으며 일용근로자를 다른 임금근로자

와 동등하게 사회보험 등에 포섭하는데 기반이 될 만한 정보축적체계를 갖추

고 있지 못하다. 

4. 현행 제도들의 고용관리방식의 문제점

가. 사회보험 적용상의 이중구조

현재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제조건은 ‘일

정기간 이상의 지속적인 고용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사회보험제도하에서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통한 피보험자관리는 비정규근로자, 특히 노동이동이 빈번한 건설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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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사업주의 사전적 의무가 요구되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일용근로자를 자 업자로 보호함으로써 부담의 형평성

을 결여하거나(의료보험․국민연금),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고용

보험). 사후에 사업주의 인증으로 피보험자임을 증명하는 산재보험만이 건설

일용근로자를 근로자의 자격으로 보호하고 있을 뿐이다.

각 사회보험의 가입기준에 의하면 상당수의 일용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서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관들이 행정상의 어려움 또는 지역가

입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피용자 지위로서 적용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근로계약기간이 일정기간 미만

인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이상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는 당연적용대상이다(표 8 참조). 그러나 사업주의 적용기피로 사실상 

상당수의 비정규노동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고 관리체계의 부재로 적용이 되

었더라도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동

일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는 당연적용대상이나 실제로는 피보험자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표 9 참조). 의료 및 연금보험의 경우 2개월 또는 3개

월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사업장 근로자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표 8>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각 사회보험의 적용제외 규정(1999. 6. 현재)

사회보험  적용제외 규정

고용보험

- 총공사금액 3억 4천만원 미만의 공사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다만 1월을 넘어 고

용되는 경우 근로 첫날부터 소급하여 적용함

산재보험

-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주택건설촉

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기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

- 고용기간에 의한 제외규정 없음

의료보험(직장)
- 공사규모에 의한 제외규정 없음

- 2월 이내의 일용근로자

국민연금(직장)
- 공사규모에 의한 제외규정 없음

- 3월 이내의 일용․기한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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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건설일용근로자의 건설공사규모별 고용보험 적용현황(1999. 6. 현재)

(단위 : 개, 명)

전 체
40억원

미만

40∼69

억원

70∼99

억원

100∼199

억원

200∼299

억원

300∼499

억원

600억원

이상

사업장수 23,658 14,494 2,296 1,289 2,120 1,099 1,096 1,264

피보험자수 85,450 12,760 3,912 3,642 11,360 7,963 13,679 32,134

사업장당

피보험자수
3.6 0.9 1.7 2.8 5.4 7.2 12.5 25.4

자료 :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고용보험통계월보 , 1999. 6.

나.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의 실효성 부재

정부는 건설업 및 건설근로자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

등에관한법률’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199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 

제5조에서는 고용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건설현장에서의 고용계약의 체결 및 

서류의 교부, 임금 및 근로조건, 산재 및 고용보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들의 준수를 감독하는 기능 및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불

이익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제약되고 있다. 일정기간 이

상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경우 법적으로는 당연히 사회보험이 적용되어야 하

지만 이들을 법규정대로 적용하는 감독장치가 없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건

설현장의 고용 불명확성에서 기인하는 임금의 체불 및 미지급 문제조차 적절

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다. 경력증명체계의 결여

상용직 근로자는 사업주가 발급하는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자신의 직업적 

경력을 증빙할 수 있으나 건설일용근로자는 현재 경력증명이 불가능한 상태

이다. 고용주들이 이들의 기록을 일정기간 보유하지도 않고 그러할 의무도 

느끼지 못하며 따라서 적절히 관리하는 체계를 갖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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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공으로 장기간 종사했더라도 건설일용근로자는 재직증명서를 요구할 

곳이 없어 자 업자로서 활동하고 있지 않는 한 자신의 직업경력에 대한 증

명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경력 제시가 요구되는 각종 노동관련제도 

및 정책의 시행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정책당국이 실업자나 고용취약자라는 특정 집단에게 적용될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 수단을 펼 때에는 개별근로자가 식별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

나 자신의 경력을 증명할 수 없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이러한 정책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또한 경력관리체계의 부재로 인해 사업주가 특정 기능

의 인력을 필요로 하더라도 그 특정 기능을 사전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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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建設日傭勤勞者 社會安全網 構築의 基本方向

1. 논의의 단초로서 세 가지 질문

가. 정부가 건설노동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우리나라 일용근로자 고용대책에 필요한 점과 향후의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기 전에 논의의 단초로서 세 가지 질문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앞에서 우

리나라 건설노동시장 고용관계에 대해 두 가지의 평가가 존재한다고 하 다. 

전통적 고용관계에 일부 근대적 고용관계가 왜곡된 형태로 중첩된 비공식부

문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견해와 건설노동시장은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발견

되는 유연화된 고용관계의 전형이라는 평가가 그것이다.

첫째 질문은 이러한 평가들과 관련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일용근로

자 노동시장이 자연스러운 상태의 완전경쟁시장이어서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

한 시장인가? 아니면 일정형태의 정부 역할은 불가피한가? 만약 그렇다면 그 

개입의 근거는 무엇인가?

흔히 경제학에서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는 외부효과의 존재로 인한 시장실

패로 요약된다. 왜곡이 존재하는 시장이라면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여 외부효

과를 교정할 것이 요청된다. 경쟁적 시장에 가격체계를 왜곡시키는 형태로 

정부가 개입하면 오히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 건설노동시장이 계

약당사자인 건설업자와 근로자의 자유계약에 의해 고용관계가 성립되고 거기

에서 결정된 임금수준이 적절한 효용극대화와 이윤극대화 행위들을 반 한다

면 이러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 노동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는 일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건설노동시장을 유연시장의 전형으로 보는 견해

는 바로 가격체계의 왜곡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시장에는 계약내용이 불분명하고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이

를 악용한 체불이나 산재 사고시의 임금증빙 왜곡 등의 불공정행위가 빈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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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발생하고 있다. 노동비용을 증가시키는 정부의 개입이 아니더라도 공정한 

거래행위를 감독하는 정부개입이 건설노동시장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건설노동시장의 고용관계는 전통적 고용관계에 일부 근대적 고용관

계가 왜곡된 형태로 중첩된 비공식부문의 특성을 갖고 있다
1)
는 견해는 바로 

착취적 하도급 구조와 거기에 연루된 고용관계의 현실이 불공정행위를 빈번

하게 발생시키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정부가 민간거래에 공정한 감독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나. 건설일용근로자들을 사회보험에서 피용자 자격으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임금이라든가 사회보장의 필요로 인해 정부

가 부과하는 사회보험료가 초래하는 노동비용의 증가는 노동시장이라는 국지

적 부분에 한정해서 보면 가격체계에 왜곡을 초래하는 정부 개입에 해당한

다. 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조세 및 사회보험제도

를 통해 재분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비록 단기적으로는 효율성과 평

등성 사이에 서로 상충하는 경향이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양자가 상호보완

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을 도입해서 근로자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경제의 생산성 증대에 이바지하고 사회안정에

도 기여했다는 것은 국 및 프랑스의 사회보장사가들과 비스마르크 시대를 

연구하는 독일 사회사가들의 일반적 견해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사회후생 증대와 함께 국가경제의 장기적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도  적절한 소득재분배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각국에서 나름의 역사성

을 가진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재분배적 특성을 

지닌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된 것도 이러한 논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겠다.

논쟁의 시발점은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일용근로자를 자 업

자로 보호함으로써 부담의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고 고용보험은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다. 상용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수

1) Villa(1986)와 Assaad(1993)는 이러한 특성이 개발도상국 건설노동시장에 일반적인 현상임을 보

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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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자인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건설일용근로자 노동시장에서

는 노동공급자인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들 사회

보험에서 ‘근로자로서의’ 피보호권은 상용근로자들에게만 주어지고 있다. 

상용근로자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가격체계에 왜곡을 초래하는 방식의 정부

개입의 존재를 정상적인 상태로 간주하면서도 건설일용근로자 노동시장에는 

그러한 정부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때때로 제기되기도 한다. 이

러한 태도는 임금근로자라면 정규․비정규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근로자의 고

용관계에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

어야 한다는 보편성의 원칙(universality principle)을 일용근로자에게 적용하

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2)
 흔히 보편성의 원칙을 채택하면 상이

한 수혜자(소비자)와 결부된 비용 차이를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문제에서 비용의 차이란 일용근로

자 관리비용과 정규직 근로자 관리비용과의 차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

보험’ 서비스에 관해서 이러한 비용의 재원을 어디에 귀착시킬 것인가를 논

하는 국가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비용 차이는 ‘보험제도 운 ’과는 

독립적으로 국가운 의 기본자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실 건설일용근로자들을 사회보험으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논자는 많지 않다. 자 업자가 아닌 임금근로자의 자격으로 보호되

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대부분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일용근로자 

노동시장과 상용근로자 노동시장에 일관된 잣대가 적용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주장은 그치지 않는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효율과 평등의 조화문제, 형평성이라는 규

범적 기준, 그리고 국가가 사회보험을 운 하는 기본태도와 같은 차원들에 

2) 낙도의 주민이 쓰는 시내전화 한통화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회사의 서비스 생산비용과 

서울시민이 쓰는 시내전화 한통화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신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은 다

르다. 낙도주민이 부담하는 50원의 시내전화 한통화 요금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에도 

서울시민의 시내전화와 동일한 요금이 적용된다. 이는 통신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접

근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보편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규범적 기준이 시장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하

나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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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동의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모든 사회보험을 모든 종류의 임금근로자

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특정의 보험이 

성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위성 차원과는 독립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보험적용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위의 문제와는 독립적

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험

은 성립할 수 없다. 예컨대 실업보험의 위험인 ‘실업’이 확률적인 사건이 아

닌 항상적 사건이라면 실업보험은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면 매우 타당하면서도 사회보험기관이 보험이 성립할 수 

있는 임시일용근로자군과 그렇지 못한 임시일용근로자군을 파악․관리하는 

어떤 방법도 동원하지 않은 채 주장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일단 그 파악에 관한 책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

군을 가려낼 일이다. 더군다나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사업이 아닌 국민연금, 의

료보험, 산재보험에서라면 일용근로자들에게서 보험성립의 기본요건이 성립

되기 곤란한 측면이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일용근로자 시장과 상용근로자 시장에 일관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다른 이유는 일용근로자들을 근로자로서 보호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크다고 판단된다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 건설시

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은 비용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단기적인 구직기간을 보호하기 위한 실업

보험을 염두에 두고 제기되는 주장이다.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면서도 역

시 근로자와 사업주의 식별(identification) 없이는 가능한 대안이 없다는 측면

에서 설득력을 상실한다. 관리비용이 과대하므로 실업보험을 적용하지 말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지만 대안들도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의 식별을 필

수요건으로 하고 여기에는 역시 관리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것들밖에 존재하

지 않는다.
3)
 이로 미루어 판단하건대 일단 원칙적인 방법의 적용을 모색하고 

그 다음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군은 다른 방법으로 보호하거나 보호가 가능

3) 박명수(1999)는 고용보험이 아닌 방식으로 건설일용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하 지만 

결국 근로자와 사업주를 식별하는 고용관리체계의 확립 없이는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음을 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고용관리체계가 있다면 구태여 고용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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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으로 고용관계를 유도할 일이다.

다. 건설일용근로자들을 피용자로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

요한가?

세번째 질문은 실제적이고 정책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현행의 일용직 

근로관행과 고용주의 고용관리방식을 자연스러운 상태로 인정하면서 우리나

라 건설현장에 사회보험을 도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일용근로자를 목표그룹

으로 하는 실업정책과 복지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식별, 즉 사업주와 

근로자의 식별없이는 보험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 지금까지 노동부와 보건복

지부가 실업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모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

설일용근로자를 사회보험제도에 정상적으로 통합해 내지 못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불가피하게’ 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들을 자 업자 자격으로 가입시키고 있으며, 고용보험은 세사

업장 근로자는 임금근로자로서 가입시키고 있지만, 역시 ‘불가피하게’ 일용직

을 비롯한 비정규근로자들의 상당수는 보호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행 고용관리방식에 혁신이 필요하고 정부가 사용주의 고용관리에 적

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의미한다.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에 존재하는 고용관리 

필요성을 포괄한다면 고용관리비용이 그렇게 과도한 것도 아니다. 이처럼 하

나의 사회보험에서 확립되는 관리체계는 다른 사회보험이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잃고 교묘한 운 의 묘에 의존하는 

조세체계도 바로 잡을 수 있고 중층적 하도급 등 건설업의 각종 부조리를 예

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를 지니

고 있다.

2. 새로운 고용관리체계 확립의 필요성

앞서 지적했다시피 현행 제도들에서는 일용근로자들의 고용기록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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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원천적으로 결여하고 있고 그 감독장치도 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

노동시장의 현행 고용관계는 노동 및 생산과정의 통제가 분산․분절화되어 

있어 고용관계가 불명확하다. 그에 따라 임금체불 및 미불의 발생시에도 책

임주체가 모호하다(방하남 외, 1998 ; 김훈․심규범, 1999). 현행의 사회보험제

도들이 갖고 있는 고용관리체계는 상용고용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비정규

인력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 일용직 중심의 건설생산현장에는 더욱 

부적절하다. 

그리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관계 성립을 적절히 관리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적절히 감독할 수 있도록 고용관리체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일용근

로자를 비롯한 비정규노동은 사회보험과 노동시장정책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소외될 수밖에 없다. 실업의 위험이 가장 큰 근로자집단이 실업급여를 받을 

기회를 받지 못하고(고용보험), 소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자집단이 사용

자 몫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의료보험, 국민연금) 제도적 불합리도 

개선될 수 없다. 

중층적 하도급과 부실공사, 투명하지 못한 자금의 흐름 등 지금까지 우리

나라 건설업의 잘못된 관행과 병폐를 치유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복지장치

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역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정비와 감독을 통해 건설

업의 투명한 고용관계를 유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다른 잘못된 관행이 치유

될 수 있다. 선진국들도 사회보험제도 확충을 계기로 고용관리체계가 근대화

되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조세행정이 바로 잡히지 않고서는 일용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제도가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 적

용을 계기로 한 고용관리체계의 확립으로 조세행정도 바로 잡아야 한다.

금번의 구조조정기에 새로운 고용관리체계를 확립해 두지 못하면 건설업은 

기능인력 및 숙련인력의 부족, 생산성 저하 및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앞으로

도 해결하기 힘들며 외국인 근로자 문제와 관련된 극심한 사회문제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로도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이 증가할 

것인데 효과적 고용관리체계 없이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사회정책도 가

능하지 않을 것이다.

일용근로자의 사회보장제도 설계를 위한 기본요건은 고용관리체계의 혁신

에 있으며 적절한 고용관리체계의 확립 없이는 일용근로자, 나아가 상당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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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근로자들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적절한 

고용관리체계 확립 없이는 규제철폐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탈세 내지 사회보험 가입 기피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일용직에 대한 혜택은 5만원 이하의 일당에 세금면제를 해주는 것으로 충분

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으며 적절한 고용관리체계를 통해 적절한 부담과 혜택

을 중재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사업주-근로자간의 고용관계 성립을 관리하는 고용관리체계 

부재를 그대로 묵과하면서 지나치는 것은 재화시장에서 수증 없는 상거래 

행위를 조장하는 것과 동일하다.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노력은 규제와 당연한 

의무를 구별해야 하며 사업을 하는데 따르는 불필요한 규제와 사업을 하는 

사용주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을 구별하여야 한다. 전자는 없애는 한

편, 후자는 철저한 감독을 통해 확립해 나가야 한다.

3. 사회보험의 적용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 이외의 복지정책수단을 강구하기보다 상

용근로자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포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복지혜택이 종

사상의 지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규범적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제도의 복잡성을 초래하고 그에 따라 제도운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보험 적용의 난점을 들어 적용을 기피하고 별도로 복지프로그램을 도

입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대해 이중

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시점에 가서는 그러한 복지프로그램

은 기득권으로 남아 건설노동시장의 지대(rent)화함으로써 노동시장에 바람직

하지 않은 왜곡을 초래할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일단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수단으로 건설노동시장의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

울이고 그에 포괄될 수 없는 근로자집단은 차후에 다른 방식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이다.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증명서 관리체계는 궁극적으로 4대 사회

보험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이하 퇴직공제제도)를 공통적으로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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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4)
 4대 보험의 적용을 하려고 할 경우 일용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및 보험료 징수과정에서 피보험자 관리와 보험료 징수

업무가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업주의 입

장에서 볼 때 이동이 잦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커다란 행정부담으로 여겨질 것이므로 이러한 업무를 네 개 또는 다

섯 개의 기관을 상대로 따로 따로 처리하게 하여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면 그

만큼 고용관리체계의 확립이 방해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 고용관리정보를 이용한 취업알선체제의 정비

건설일용노동시장의 비공식적 취업알선망의 특징은 인맥관계를 통해서 이

루어진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건설일용근로자들은 현재까지 십장, 친지 및 지

인 등을 통한 비공식적인 취업경로에 의존하여 일자리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는 정보의 도달범위가 개인의 안면관계에 한정된다. 인맥관계는 건설현장에

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므로 건설업에 종사한 기간이 짧은 20대 내지 30대 

근로자에게는 일거리 정보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현재의 건설일용근로자 일자리 연결과정의 특성을 요약하면 <표 10>과 같

다.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통상적 공공직업안정기관이 알선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동절기 일용직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설치된 일일취

업센터 개소의 배경이다. 현재는 건설일용근로자 노동시장 특성상 통상적 공

공직업안정기관이 알선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를 지니지만 새로운 고용관리

체계가 확립되면 사용자 및 근로자의 이용이 증대될 것이다. 

구인자는 근로조건과 함께 원하는 경력요건 등을 지정하면서 알선기관에 

알선을 요청하고 구직자는 알선기관에 자신이 일할 수 있게 될 날짜를 알려

줌으로써 일자리 연결을 꾀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염

두에 두고 취업알선서비스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인력수급에 불

확실성이 많아 새벽시간에 구인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관리체계의 도입을 

통해 공공알선기관에 구직자의 경력정보와 함께 유용한 알선정보가 구축되면

4) 다만 본고는 논의의 간편성을 위해 노동부 소관의 사회보험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필요

한 경우 퇴직공제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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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건설일용근로자의 일자리 연결과정의 특성

건설일용근로자 일반근로자

구인

- 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를 지니고 있

으며 공종별로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

행되므로 구인규모가 크고 구인활동

이 일상적임.

- 고용관계가 일회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채용절차가 매우 단순함.

- 장기고용계약이 거의 없고 이직예고 

또한 없어 노동력 동원에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작업시작 직전인 새벽시

간에 구인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상용직 중심의 고용구조와 여러 업무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구인규모가 작고 구

인활동이 일시적임.

- 상용관계가 많으므로 채용시 선발절차

가 까다로움.

- 대부분의 근로자가 장기고용계약되어 

있고 이직예고가 일반적이므로 구인의 

여유를 가짐.

구직

- 일용근로자에게 구직활동은 일상적임.

- 임금 등 근로조건보다는 일거리에 관

한 유무 자체가 중요함.

- 상용직근로자에게 구직활동은 일시적임. 

- 일거리 유무 자체도 중요하나 임금 등 

근로조건과 전망 등이 중요함.

일자리

연결

- 조공이나 현장잡부의 경우 단순한 일

거리와 노동력의 매개로 연결실패

(miss-match)의 가능성 적음.

- 직무의 특성 및 구직자의 특성에 관한 

고려 소홀시 연결실패(miss-match) 발

생함.

그러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새벽시간에 알선기관이 가동할 필요는 없을 것

이다.

5. 초기업단위의 직업훈련체제 구축

가. 초기업단위의 직업훈련

우리의 건설노동시장은 기능인력의 양성 또는 숙련형성의 문제를 전적으로 

비공식과정에 맡겨 놓고 있다.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노무

비에 준해 납부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들을 건설인력의 양성에 관한 한 無賃乘

車者(free-rider)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보험료를 거두어들인 정부는 그 재원

이 건설업에도 적절히 배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

면 건설업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부과의 근거는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 

사업주들은 건설협회 차원에서 적절히 훈련체제 확립에 개입하여 건설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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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건설기능인력의 노령화, 청년층의 유입감소 등으로 금융위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능인력 부족 문제는 건설업의 생산활동을 제약하는 요인 중 중요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현재도 기능인력 부족이라는 위험은 잠재되어 

있는 상태이며 건설경기의 침체 및 대량실업사태의 그늘 아래 은폐되어 있을 

따름이다. 현행 직업훈련체제는 제조업의 상용근로자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

어 있어 일용근로자에 대한 훈련투자 및 일용근로자의 훈련참여 양자가 모두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비공식적 숙련형성과정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건설현장의 일이 힘

든 반면 각종 근로자 보호혜택은 주어지지 않음으로써 직업으로서의 매력을 

결여하여 청년층이 건설근로자라는 직업을 기피하고 있다. 기능공보다 훨씬 

더 많은 일반공 및 조공이 향상훈련을 받지 못해 기능공으로 상승하지 못하

는 단절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능공의 경우도 신기술을 익힐 기회가 없다

는 점에서 건설기능인력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또한 ‘생계유지’와 ‘능력

개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고 양자를 양립시키는 훈련방식이 없어 기존의 

건설업 기능근로자들은 직업훈련을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건설기능

인력 양성의 문제를 비공식과정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맞

게 공식화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고용관리체계 정비를 통해 적절한 보호혜택이 주

어지도록 제도 정비를 함과 동시에 건설업의 직업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직

업훈련단위는 초기업차원의 건설업 전체에서 구축해야 한다. 직업훈련분담금 

제도하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건설직종의 기능인력을 양성하려는 시도

가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중단된 상태이며, 훈련생 모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1999년 들어 산업인력관리공단 등의 훈련직종에서 건설관련과정이 삭제되었

다. 다만 현재 건설업의 초기업단위 훈련체제의 맹아형태로서 전문건설공제

조합에 의한 직업전문학교와 노조에 의한 전통적인 기능학교만이 소수 운

되고 있을 따름이다.

건설일용근로자의 높은 이동성으로 말미암아 직업훈련 투자효과가 기업에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기업들은 직업훈련 실시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직

업능력개발의 효과가 귀속될 것이 확실한 건설업 전체를 훈련단위로 하여 훈



建設日傭勤勞者 社會安全網 構築의 基本方向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29

련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을 떠나지 않는 한 산업특

수적 훈련효과는 전국 어디에서나 건설현장에서의 작업을 통해 건설업의 생

산성 향상으로 발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자격증제도의 내실화

직업훈련은 장기적으로 훈련을 이수하고 상응한 자격증을 취득하면 작업현

장에서 직급 내지 임금과 연계될 수 있도록 훈련인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즉 ‘현장에서의 작업내용＝직업훈련 내용＝자격시험 내용’의 삼위일체를 추구

하여 노동력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자

격증제도를 통해 기업은 기능공을 용이하게 선별하고 그에 적합한 업무를 부

여해 작업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능인력의 수급동향

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반 할 수 있다. 자격증과 기술기능 수준의 연관성

이 높아지면 기업들은 자격증을 자연스럽게 임금수준과 연계시킬 것이며 그

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

을 것이다.

[그림 1] 자격증 체제의 요체

임금 및 직위

자 격 증

현장작업내용 직업훈련내용 자격시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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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검정 실시 및 활용은 새로운 체계를 고안하려 하지 말고 현행 일부 대

규모 현장에서 대기업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기능시험 방식을 보완․확대

하면서 일반적인 틀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5)
 매년 동절기에 건설기능시험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부여하거나 경신하도록 하고 자격증에는 훈련이수 및 자

격보유 상황을 기록해 고용증명서와 더불어 건설근로자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좋을 것이다.

6. 기타 건설업 특수적인 복지제도 마련

가. 건설일용근로자 특성의 반

고용관리체계의 확립과 단순한 4대 사회보험 적용에서 더 나아가 보다 장

기적인 건설일용근로자 복지를 위해 보완적 복지제도를 구상한다면 몇 가지 

건설일용근로자 특수적 근로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건설공사가 한시적이고, 

직종별 인력수요가 공정에 따라 발생하는 성격 등으로 인해 건설일용근로자

는 사업장간 이동이 잦다. 새로운 고용관리체계가 확립되면 고용기간을 사전

적으로 정하는 고용계약방식을 통해 건설업을 경 하는 기업이 늘어나리라고 

예상되지만 그렇더라도 여전히 건설업 근로자들은 타산업근로자에 비해 상대

적으로 빈번하게 사업장간을 이동한다는 특성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공사가 한시적으로 지속되고 일기의 향을 받기 때

문에 빈번히 실업기회에 직면함으로써 누적된 실업기간이 다른 근로자에 비

해 상대적으로 길고 소득흐름의 불확실성이 크다. 또한 건설업을 생애직장으

로 삼는 건설근로자의 경우 직업생활을 일찍부터 시작하며 근로조건의 특수

성으로 인해 신체적 능력이 조기에 쇠퇴하여 50대 중후반에 노동능력이 현저

히 감퇴한다.

이 때문에 건설일용근로자의 평생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5) 현재 삼성 및 현대 등 대규모 건설업체는 자체적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해 기능공에게 자격증

서와 출입증을 발급한 후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인정은 당해 현장에만 한

정될 뿐 다른 현장으로 가면 동일한 과정을 또 다시 반복하게 되는 자격인정의 국지성(局地

性)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建設日傭勤勞者 社會安全網 構築의 基本方向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31

낮아서 건설일용근로자가 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연금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

다. 근로기간에는 타산업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 낮지 않지만, 실업으로 인한 

임금손실, 그로 인한 연금적립 손실 때문에 건설일용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나 노후 소득은 타산업 근로자에 비해 낮게 된다. 

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위상 설정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개편은 무엇보다 건설업 근로자의 퇴직금제도의 

정비, 국민연금 적용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개별기업차원에

서 일용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애고 건설업 전체의 차원에서 

퇴직금 기금으로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고용관리체계의 확립과정에서 현행 퇴직공제제도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

는 것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제도 미가입 또는 가입후 고용증명서 관리 

업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일정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현행 규정에는 강제조치가 없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에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라는 규정을 신설함과 더불어 ‘건설근

로자고용개선법’ 제10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의 체결) 제1항의 공제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그 구체적 방법이

다. 공제계약을 게을리 하거나 공제부금납부 등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 추징하고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공사 

중 공제부금료를 공사원가에 반 하지 않는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노조 또는 

사업주가 고발할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다. 향후 ‘건설근로자복지기금’으로의 발전

현행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를 건설근로자복지기금으로 발전시키는 일은 

장기적인 과제로서 본고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나 건설근로자 사회안전망

구축 논의가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에 대해 일정한 장기비전을 갖고 있

을 필요가 있으므로 고용관리체계 구축 및 고용보험 적용논의를 시작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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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금’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언급해 두기로 하자.

새로운 고용관리체계가 확립되면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공제기금을 건설

근로자복지기금(이하 복지기금)으로 개편하여 사회보험기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 하는 한편 적용대상을 전체 건설근로자로 확대한다. 건설업 사업주로 하

여금 고용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일관성 있는 형태로 매월 또는 매분

기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에 건설근로자 퇴직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연금보험의 적용을 받더라도 임금의 변동이 극심하여 연

금수급액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진국처럼 ‘추가연금’을 

설치한다면 ‘복지기금’이 건설업의 특성을 반 하는 건설근로자복지제도로서 

거듭날 수도 있을 것이다.

건설업의 직업훈련체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는 건설근로자 ‘직업훈련수당’

의 지급사업을 개편된 ‘복지기금’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규근로자의 경

우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훈련참여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유

지와 훈련참여가 병존가능하다. 비정규근로자의 경우 훈련참여기간 중에 임

금을 지급해 줄 사업주가 없으므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훈련참여를 기피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평소에 건설업체로부터 징수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

료 일부를 적립하 다가 훈련참가자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겨울철에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훈련실시와 겨울철 생계유지

를 동시에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 건설업의 특성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와 다르지 않으므

로 각 나라의 여건에 맞게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건설업 고유의 기금 등을 

운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1949년에 휴가보상을 시작으로 추가연금 및 임

금보상은 1958년, 직업훈련 보상은 1976년에 도입되었으며 크게 휴가 및 임

금보상기금과 추가연금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허재준 편, 1999). 유럽통합 

이후 각 회원국은 건설업 사회복지제도의 수렴을 위해 독일, 프랑스, 오스트

리아, 네덜란드 사회복지기금이 공동작업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건설

고용개선조성금으로서 건설교육조성금, 인정훈련조성금, 청년기능근로자육성

사업조성금, 고용관리연수 등의 조성금, 복리시설정비조성금, 건강진단조성금, 

고용개선추진사업조성금 등을 적립하고 있다(허재준 편, 1999).

역사성이 다른 유럽국가들과 동일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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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퇴직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겨울

철 임금보상수당 및 악천후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겨울철의 임금 

소득 하락을 대비하여 연중에 미리 노사가 일정액을 적립하 다가 겨울철에 

지급하거나 악천후로 인해 단기적 조업중단(데마찌)이 발생했을 때 임금을 

지급한다. 휴가보상수당의 도입, 기금을 활용한 근로자대부사업 실시, 기타 

건설업 특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장기적으로 건설업 노사의 협의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그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이나 고용보험제도 운 방식 개선방안에 

관해서는 보다 심층적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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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雇傭管理體系의 內容과 각 主體의 役割

1. 적용대상

본고가 제시하는 고용개선대책의 대상은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

는다. 전체 일용직 근로자를 염두에 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건설업의 고용

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관행들이 존재하여 건설업에 대한 일용직 고용

대책이 구축되면 다른 부문의 일용근로자에게까지 용이하게 확대적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건설일용근로자에 문제의식을 한정시켜 논의를 전개할 

따름이다. 

본고에서 말하는 ‘日傭’ 개념은 고용계약기간이 1일이거나 3개월 이하라는 

기간적 의미보다는, 소정의 공사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고용관계가 해지

되거나 또는 공사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해고가 가능

하여 극히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라는 범주

에는 건설현장에서 비정규 생산직으로 일하는 통칭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가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일용근로자라고 

할 때에도 건설업 이외 모든 종류의 비정규근로자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일용근로자 고용개선대책을 건설노동시장에 먼저 적용시키기 위해 제도확

대를 모색하는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동이 잦은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이들은 업종간 경계를 얼마든지 넘나들 수 있다. 따라

서 한 업종에 한정해서 근로경력관리를 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다. 그렇지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는 건설업 이외의 일용근로자에 비

해서 업종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가 적어 관리의 목적상 적용대상이 상대적으

로 명확해질 수 있다. 둘째, 잦은 이동성 또는 고용관계의 불명확성 등 일용

근로자의 특성을 가장 극명히 내포하고 있는 근로자집단이 건설일용근로자이

므로 이들에 대한 고용개선대책의 적용은 다른 일용근로자에 대한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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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효율적인 적용방식으로 쉽게 확대될 수 있다. 셋째, 고용관리체계의 세

부사항들이 아직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 피용자의 절반 이상을 차

지하는 모든 임시․일용근로자를 일시에 적용시키기에는 행정적 부담이나 사

회보험 등의 적용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게 요구된다.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

에 대한 적용을 통해 행정적 체계 또는 비용부담의 합리적 예측방식 등을 마

련하여 전체 일용근로자 고용개선대책 적용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하는 일용근로자 고용개선대책의 내용이 반드시 건설노

동시장에만 국한되지는 않으며, 나아가 건설업 이외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

회보험의 적용을 위한 근로경력관리체계로 적용될 수 있도록 유의하는 상태

에서 정책제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 특히 건설업 

이외에 일용근로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4인 이하 세사업장의 

근로자 및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 추세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기존의 피보험자 관리방식이 갖는 한계를 넘어 본 대책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관리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제도의 간명한 운 이 바람직함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 관리방식이 이원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용근로자 고용관리체계가 기존의 피보험자 관

리체계와 이원적으로 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용근로자 고용관리체계 도입

과 함께 현행의 피보험자 관리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일용근로자 고용관리

체계 도입과 함께 현행의 피보험자 관리방식을 1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근

로자 경우에는 1년에 1회씩 신고하게 하고 이동이 잦은 근로자는 이직시 1회 

신고하도록 하는 개별 피보험자체계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2. 적용범위

<표 11>은 사업장 규모 및 고용기간에 따른 현행 사회보험 적용범위를 정

리하고 있다. 공사규모 및 고용기간에 따른 고용증명서 관리체계의 당연적용

범위는 현행 사회보험의 최저선으로 설정함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간명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건설공사의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인 총공사

금액 규모 4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적용사업장의 규모에 대한 규정은 두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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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그리고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건설공사장의 일용근로자에 관

한 한 현행 1개월로 되어 있는 고용기간에 따른 적용제외 규정은 두지 않도

록 한다.

<표 11> 사업장 규모 및 고용기간에 따른 현행 사회보험 적용범위

총공사금액 규모 근로자수 규모 고용기간

현

행

고용보험  3억 4천만원 이상  제외규정 없음  1개월 이상

산재보험  4천만원 이상  5인 이상  제외규정 없음

퇴직공제제도
 관급공사 100억원 이상

 주택공사 500호 이상
 제외규정 없음  제외규정 없음

(직장)의료보험  제외규정 없음  5인 이상  2개월 이상

(직장)연금보험  제외규정 없음  5인 이상  3개월 이상

고용증명서관리체계  4천만원 이상  제외규정 없음  제외규정 없음

<표 12>는 1996년의 한국노동연구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규모 

및 현장의 총근로기간에 따른 적용제외 규정의 향을 살펴본 것이다. 자료

의 한계로 총공사금액 4억원을 경계로 적용여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4억원 

이상 규모의 현장에서 1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경우에 

약 10%의 근로자가 적용제외되며, 동일규모 현장에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자

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약 22%(＝(141＋90－40)÷871)의 근로자가 적용제외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고용관리체계 구축의 가동단계에서 근로

기간에 의한 적용제외 규정은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1

개월 이상이라는 적용제외 규정이 이론적․현실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발

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근로기간 1개월 미만 자 적용제외 규정을 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

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이직전 18개월 중 180일 보험료 납부)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건설노동시장의 특성상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사업

주의 다른 현장 또는 동일한 작업팀장이 관할하는 여러 현장에 번갈아 투입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 현장에서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당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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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공사규모별․현장의 총근로기간별 건설일용근로자 분포

(단위 : 명, %)

1개월 미만 1∼2개월 3∼12개월 13개월 이상 전 체

4억원 미만 40(44.4) 23(25.6) 22(24.4) 5( 5.6) 90(100.0)( 10.3)

4∼39억원 48(18.8) 70(27.3) 78(30.5) 60(23.4) 256(100.0)( 29.4)

40∼99억원 24(18.3) 21(16.0) 61(46.6) 25(19.1) 131(100.0)( 15.0)

100∼499억원 28(12.6) 35(15.8) 63(28.4) 96(43.2) 222(100.0)( 25.5)

500∼999억원 1( 1.1) 19(20.4) 26(28.0) 47(50.5) 93(100.0)( 10.7)

1,000억원 이상    - 5( 6.3) 16(20.3) 58(73.4) 79(100.0)(  9.1)

전   체 141(16.2) 173(19.9) 266(30.5) 291(33.4) 871(100.0)(100.0)

주 : 통계청의「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1996」(1997. 12.)에 나타난 공사규모별 피용자수 비율

은 5억 미만 5.0%, 5∼99억원 45.7%, 100∼999억원 30.5%, 1000억원 이상 18.8%로 나

타나 본 설문에서 조사된 건설일용근로자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세규모에서는 많고 

대규모에서는 적음.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건설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의식조사」, 1996. 10.

에서의 근로일수는 피보험기간에 산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일용근로자

의 실업급여 수급가능성을 희박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키게 

된다. 제도 시행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참여도에 의존하는데 근로자 

스스로 그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한다면 사업주의 고용관리 불이행을 

그대로 방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1개월 미만이라는 적용제외 기간을 두게 되면 고용관리

업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이 이를 빌미로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기피

하는 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제도시행 감독을 위해 건설현장에 나가

서 근로자의 적용여부를 감독할 때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개

월 미만이어서 적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를 판별하여 제도시행을 감독하

는 수단이 현재로서는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사업주의 고용관리업무 감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고용관리업무를 

꺼리는 사업주가 사회보험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를 1개월 이

상 계속 고용하기를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근로자의 고용안정

을 방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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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현재 산재보상과정에서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근로일수를 알 수 없으

므로 이들의 근로일수를 30일로 추정하여 보상함으로써 과다보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의 경력관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1개월의 제한규정이 있을 경우 경력관리가 

안되는 일용근로자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게 되어 산재보험의 피재근로

자에 대한 보상의 어려움이 그대로 잔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일용근로자 소

득신고와 소득세 납부라는 조세행정상의 필요성을 고려할 경우에도 1개월 제

한은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고용증명서(가칭)의 활용

고용증명서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근로사실을 기록

하는 서식을 말한다. 건설일용근로자의 활동무대인 건설현장을 모두 포괄하

기 위해서 사업주의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사업주뿐만 아니라 주택건설

촉진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람

까지를 포괄해야 한다.

고용증명서는 고용계약, 근로자의 근로경력관리,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 

퇴직공제부금의 납부, 세금의 납부 등 건설현장의 고용관리 및 경력관리와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고용관리체계의 요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그리고 피용

자가 이직하 을 때 노동관서에 해당 노동자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의무를 

진다. 1년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정보는 사업주가 1년

에 한번 고용보험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진다. 고용증명서는 3매로 구성되는

데 근로계약기간이 짧은 건설일용근로자는 입직시에는 고용증명서의 일부를 

기재하며 이직시에 3매의 고용증명서를 기재하여 노사가 1매씩 나누어 갖고 

나머지 1매를 고용보험기관에 보냄으로써 신고를 마치는 것으로 한다. 사업

자는 그 기록을 일정기간 동안 보관할 의무를 진다.

고용증명서를 활용한 관리체계는 기존의 피보험자 관리방식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먼저 이직시 1회의 고용증명서 발급으로 이동이 잦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대신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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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사업주의 업무가 경감된다. 기존의 관리방식은 근로자의 입․이직시 각

각 14일 이내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와 상실신고서를 노동사무소에 제출하

도록 되어 있어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고절차가 사업주에

게 번거롭다. 둘째, 고용증명서의 내용이 취득 및 상실신고보다 단순해 작성

이 용이하며, 또한 기존 서식에는 없으나 일용근로자에게는 필수적인 정보를 

담을 수 있다. 

고용증명서는 크게 고용시작 시점에 작성되는 부분과 고용종료 시점에(장

기고용계약자의 경우 연 1회) 작성되는 부분으로 나뉜다. 

▲ 고용시작 시점에 작성할 내용 : 근로계약서로서 기능

    ※ 3매 중 근로자용 서식의 일부를 절취선 처리하여 고용 시점에 발급함.

- 근로자 관련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 등), 근로시간, 

고용계약기간, 계약임금, 직종 및 직위(고용증명서 뒷면에 직종 및 직위 분

류표 인쇄), 기능수준 등

- 사업주 관련사항 : 회사(상호)명, 고용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연

락처(전화 등), 고용관리책임자 성명 등

- 고용보험 및 퇴직공제제도(이하 사회보험 등) 관련 : 각 사회보험 등의 대상 

및 가입 여부 

▲ 매년 1회 또는 고용종료 시점에 작성할 내용

- 근로자 관련 : 실제고용기간, 지불임금, 근로자 서명

- 사업주 관련 : 고용관리책임자의 서명

- 사회보험 등 관련 : 사회보험 등의 납부기간, 사회보험료 등 납부금액 

고용증명서의 일부를 굳이 고용초기에 작성하여 일용근로자에게 교부하도

록 유도하는 이유는 법률상에도 명시된 고용계약서의 교부를 고용증명서의 

작성으로 대신함으로써 이중(二重) 작성의 불편을 덜어 줌과 동시에 본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감독기관에서 건설현장의 실태를 파악

하고자 할 경우 일용근로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용증명서의 일부를 확인함

으로써 감독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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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

가. 발주자의 역할 : 사회보험료 등의 공사원가 계상

발주자의 가장 큰 역할은 사회보험료 등을 공사원가에 계상하는 것이다. 

공사원가에 계상하면 건물가격에 사회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므로 사실 보험료

는 최종수요자에게 귀착되게 된다. 따라서 공사원가에 모든 사업주분 사회보

험료가 반 된다면 결국 공공공사인 경우에는 국가 및 공공기관을 경유하여 

납세자인 국민에게, 그리고 민간공사인 경우에는 민간기업을 경유하여 구매

자들에게 귀착된다.

사회보험료의 발주자 납부방식과 사업주 납부방식

우리나라의 건설현장에는 소수의 원청업체와 다수의 하청업체가 존재하고 

중층적 하도급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리하여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납부

하도록 하는 경우 발주자의 원가반  여부와는 무관하게 보험료 부담이 하청업

체에게로 전가된다고 업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제도시행 

초기에 사회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고 탈법적으로 공사를 하려는 업체와 정상적

으로 공사를 하려는 업체가 경쟁할 경우 전자가 수주시의 가격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결국 하청업체가 사회보험료를 원가에 반 받지 못하고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귀결된다는데 있다. 유사한 상황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뿐만 아니라 발주자와 원청업체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발주자 납부방식은 일용직 고용관리체계와 사회보험 적용이 정착되기 이전

의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 내지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발

주자 납부방식은 또한 세사업주가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재원

을 다른데 충당하고 보험료를 체납할 때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부담의 원천징수분과 함께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사업주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도운 도 간명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징수체계의 근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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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등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징수할 것인가 또는 건설사업주에게 

징수할 것인가의 문제는 징수상의 문제점 해결가능성 여부에 달려 있다. 이

것은 건설노동시장의 하도급 관행에 내재된 부담전가, 법리상의 해석, 관련된 

법률의 개정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사회보험료

를 납부하는 방식으로는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사업주들

이 발주자 혹은 원청업체로부터 사회보험료가 포함된 공사대금을 받고 매월

(혹은 분기별로)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된 근로자분 사회보험료와 사업주분 

사회보험료를 합해서 이를 보험기관에 납부하는 방식(제1안)이다. 둘째, 궁극

적 부담자인 발주자가 직접 보험자에게 납부하는 방식(제2안)이다. 셋째, 원

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사회보험료를 일괄해서 납부하는 방식(제3안)이다.

제1안의 사업주 납부방식은 원칙에 충실하고 제도운 도 간명하다. 그러나 

세업체가 난립해 있는 현실에서 보험자에 발생하는 행정수요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제1안의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 흐름도를 보여주는 [그림 2]에서 

건설업체는 원청과 하청을 포괄한다.

[그림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방식(사업주 납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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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사회보험료를 직접 징수자에게 납부하는 제2안은 제도시행의 초

기에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서 몇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상

거래 행위에서 계약당사자들의 재량과 의무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발주자

가 직접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등의 공사원가 반  및 납부

주체 변동 등 관련사항을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에 추가 또는 신설해야 한다.
6)
 

또한 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사회보험료 등을 공사비 내역에 기재하되 사업주

부담분을 발주자가 직접 납부하도록 공사비 내역서의 포함내용을 변화시켜야 

한다. 요컨대 발주자에게 직접 사회보험료 등을 부담시키는 방식은 건설업의 

현실을 고려하는 방식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행체계의 수정을 요하며 

제도운 도 간명하지 못하다.

[그림 3]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방식(발주자 납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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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제3안은 원청업체로 하여금 하청업체분의 사회보험료까지 납부의무

를 지게 하는 것이다. 제1안에 비해 행정수요가 상대적으로 줄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지만 역시 원칙의 문제 등 제2안의 단점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안이다. 

6) 호주의 경우 장기근속휴가제도의 사업주분 분담금을 발주자로부터 원천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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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방식(원청 납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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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료 징수기관

보험료 징수기관(이하 공단)은 건설사업주가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를 수납

하고 건설업체가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하는 근로자의 고용증명서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사회보험 등의 적용 및 징수내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입

력된 고용증명서 내용은 전산망의 공유를 통해 그리고 수납된 보험료는 은행

의 계좌를 통해 각 사회보험자에게 전달된다. 

현행 납부방식에 의하면 공사 초기에 사업주로부터 사회보험료를 개산하여 

징수하고 공사 종료후 정산을 행한다. 그러나 임금총액에 기초해서 일정기간

마다([그림 2] ∼ [그림 4]에서는 매월을 상정하고 도시되어 있으나 특히 세

사업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납부하는 방식을 채택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공단은 1년 동안 누적된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기록을 1년에 1회 근로자에

게 서류로 보내서 확인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소득신고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정산시기 이전에 도착하도록 한다. 그리고 보험자로서 사업주의 피보

험자 관리 및 보험료 납부상황을 감독하게 되는데 그 감독내용은 고용관리책

임자의 임무관련 사항과 근로자의 고용증명서 소지사항 등이다. 제도시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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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주의 임무 불이행에 대하여 근로자나 노조가 시

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일정기간 내에 시정조치할 의무를 지는 장치도 둔다.

[그림 3]에서처럼 발주자로 하여금 사회보험료 등을 직접 보험자에게 납부

하도록 할 경우 공단은 발주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이 때 공단에서

는 건설업체가 신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기초로 하여 

건설공사가 개시된 것을 파악하고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게 된다. 발주자 납부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등의 금액은 현행 방식에 의하면 고용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방식인 총공사비 중 노무비(공사원가계산서에 기재)

의 일정비율로 산정한다. 노무비가 총공사비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노

무비 하한선을 규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매월 건설업체가 공단

에 제출한 사회보험료등납입신고서에 의해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정확한 사

회보험료가 산정된다. 사업주는 매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불된 임금에 대

하여 사업장 임금총액 기준으로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의 사회보험료를 한 장

의 사회보험료등납입신고서에 따라 산정하여 납부한다. 이후 공단은 건설공

사가 끝난 뒤 실제 소요된 사회보험료와 건설공사 초기에 발주자가 납부한 

사회보험료간의 과부족액을 정산한다.

다. 건설업 사업주 : 정보 및 보험료 등 매개

건설업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체결, 고용증명서의 작성․발급․제출, 사회

보험료 등 및 세금의 원천공제 및 납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제반 

업무를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고용관리책임자로 하여

금 수행하게 한다. 그에 따라 선임된 고용관리책임자는 고용시작 시점에 고

용증명서의 일부를 작성하여 고용계약에 갈음하고 절취선 이하를 잘라 근로

자분의 서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며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임금지급, 사회

보험료 및 세금의 원천징수 및 납부, 고용증명서 작성․발급․제출․보존,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홍보와 의무사항 주지, 기타 고용관련 업무를 전담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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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고용관리책임자에 관한 규정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5조(고용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당해 사업장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업장

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의 모집․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고용관리책임자)

①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3.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6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교부)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건설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3.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기간

4. 업무의 내용

5.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교부)

①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에 관한

서류를 즉시 당해 건설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 제5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배치장

소, 당해 사업주의 공제계약 체결유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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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청업체의 고용관리책임자는 하도급업체의 고용관리책임자 선임 및 

임무수행 등을 지도․감독할 의무도 지게 되는데, 이는 건설사업장에서의 고

용관계, 산업안전, 부실시공 방지 등의 제반 사항을 원청업체가 담당할 수 있

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도급업체가 고용관리책임

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업체의 고용관리책임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맡도록 한다. 고용관리책임

자는 현재 서술하고 있는 사회보험 등의 적용 및 고용관리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선임 또는 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책임추궁을 법에 규정한다. 현행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고용관리책임자 관련사항은 상자에 주어진 바와 같다. 제재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아 감독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위반시 제재 조항을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라. 건설일용근로자 : 사회보험의 수혜자이자 감시자

건설일용근로자는 고용관계 시작 시점에서 고용증명서의 일부를 작성하여 

고용관리책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서식의 일부를 교부받아 당해 현

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이를 소지함으로써 자신이 피보험자로서 적용받고 있

음을 입증한다. 그리고 근로자분의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근로자로서 납부(임

금에서 원천공제)한다. 한 현장을 떠날 때에는 건설업체의 고용관리책임자에

게 고용증명서를 요구하여 발급받고 이를 보관한다. 이후 공단 및 국세청에 

자신의 보험료 납부기록을 확인하며, 매년 초 공단에서 보내 온 사회보험료 

등 납부내역안내서 및 고용증명서에 기초하여 세무서에 연간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정산받을 수 있다. 또한 제도시행의 궁극적인 감시자로서 사업주 

및 고용관리책임자 그리고 공단의 업무 불이행에 대하여 노동사무소 또는 

공단 그리고 노동조합에 적극적으로 고발․조치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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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독장치의 마련 및 조세행정의 개선

가. 감독조직의 운

일용근로자들을 위한 현행 제도들은 고용기록 관리체계뿐만 아니라 감독

장치도 결여하고 있음을 앞서 지적하 다. 위에서 제시한 고용관리체계가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현재 건설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집행력에 대한 신뢰도 부재에 기인하는 바 크므로 실효

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고용관리체계에 들어올 때의 혜택을 가

시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사업주 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두

어야 한다. 

고용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신고의무를 감독하기 위한 감독

조직을 운 해야 한다. 제도시행 초기단계에서 사업주의 신고기피가 예상되

는 바 감독과정에서 노동부, 국세청, 건교부의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감독조직은 1∼2년의 과도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후 현장조사

를 통해 지도를 행해야 할 것이다. 지도후에도 의무를 태만히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조직의 건의에 의해 노동부, 국세청, 건교부 등이 탈루보험료 

추징, 부당이득 추징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피용

자가 없는 자 업주에 대해서는 거래관계가 성립할 때 사회보험료를 부담시

키거나 자 업자 판단의 기준을 두어 감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

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고용신고 없이 이루어지는 

불법노동에 대하여 관계당국(세무서, 노동관서, 사회보험징수기관, 노동위원

회)에 고발하여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건설현장에 들어가서 고

용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출입조사권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독일이나 호주

의 경우 노조간부가 이러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업주의 부당노

동행위를 막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허재준 편, 1999). 정책당국은 노동조

합의 기능 증대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생각보다는 노조에게 일

정한 역할을 부여하여 고용관리체계의 효과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작동도 한계를 가질 것으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48

판단된다.

과도기에 건설일용근로자들이 근로에 수반되는 권익에 어두우므로 노동조

합은 근로자가 상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권익보호를 한다. 

상담기구 운 비용 일부는 사회보험기금이나 일반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는 자신의 고용관련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감독

기관, 노조 등에 신고할 권한을 갖도록 한다.

고용관리체계와 관련해서는 과도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불법노동감

독단을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업무부담을 고려할 때 기존의 근

로감독관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여해서는 실효성이 제약될 것이다. 기존의 

일반적 근로감독 기능에는 기존의 감독관을 운 하고 고용관리체계의 정착

과 기능을 위해서는 별도의 감독단을 운 해야 한다. 사회보험기관을 비롯

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이러한 감독단을 구성하면 공공부문 일자

리 창출로 고용불안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구조조정을 하는 데에도 이바지 

할 것이다. 

나. 조세행정의 개선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면제점이 

1일 소득 5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일당 5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일용근로자

에 대한 과세도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그

와 다른 곳에 있다. 일반근로자들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면서 일

용근로자만 1일 임금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세편의만을 도모하고 있을 

뿐 형평에는 맞지 않다.

현재 사업주들은 근로자의 동의 아래 일용근로자의 일당 임금을 축소신고

하거나 일한 날수를 분산신고하고 세무당국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감독수단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실 아래 감독할 의사를 전혀 표방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현행 소득세 부과체계는 어떠한 합리성도 부여받을 수 없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명실상부하게 작동하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문

제 제기가 심각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일용근로자들이 

소득세 납부를 피할 수 있도록 조세당국이 감독을 방기함으로써 ‘교묘한’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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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세방식으로 인해 고용 및 임금관리체계에 공백이 생겨 건설업주들

이 허구적으로 노동력을 계상하거나 1일에 벌어들인 임금을 수일 동안 벌어

들인 임금처럼 의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탈세나 불법 로비자금

을 용이하게 조성하고 있을 것임은 익히 짐작할 수 있다. 일용근로자에게 적

용되는 현행의 소득세 부과기준은 조세행정을 간편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형

평성에도 어긋나며 건설업과 관련된 부조리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현행의 과세방식으로 인해 절약되는 조세행정비용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손실과 정책비용을 포괄하는 비용보다 과연 더 큰 지에 대해서도 진지하

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건설업 사업주로 하여금 개별 일

용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하고 일용근로

자는 연간 소득을 종합소득신고해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세금을 정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체계가 작동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사업주

가 일용근로자 고용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게 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징세자로서 당연히 사업주 및 근로자의 세금납부 상황을 지도․

감독해야 한다. 건설업 사업주로 하여금 개별 일용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원

천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하고 일용근로자는 연간 소득을 종합소득신

고해서 정당한 절차에 세금을 정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용관리체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일용근로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과 일용근로자의 소

득세율은 정규근로자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이와 같은 체계를 작동시키는 것은 사업주가 일용근로자 고용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같은 형태로 조세행정을 정비

하는 것은 다소간 추가적으로 조세행정비용을 발생시키겠지만 이 추가비용은 

제도정착에 따라 점차 줄어들 것이다. 반면 현행의 과세방식으로 인해 발생

하는 조세손실과 추가적인 정책비용은 항구적인 것이다. 이는 현행 조세관리

체계가 발생시키는 조세손실과 정책비용이 그로 인해 절약되는 행정비용보다 

훨씬 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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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부 및 건설교통부 등의 지도 및 감독기능 제고

노동부 및 건교부는 특히 사업주의 역할을 지도 및 감독하는 감독기관으로

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및 건설산

업기본법 등 관련법규의 조정 및 제재조치 강화를 통하여 정부의 시행의지를 

천명한다. 한편 퇴직공제회는 발주자에게 퇴직공제부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하

여 공단과의 정산에 활용하도록 한다.

새로운 고용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노동부만의 노력보다는 상당기

간 범정부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건교부와 국세청의 협력이 필수

적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관리체계 확립과정에서 복잡한 중층적 하도급 관행

을 빙자하여 의무 방기가 이루어질 경우 건교부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6. 새로운 고용관리체계의 기대효과

가. 건설근로자들의 직업의식 고양

새로운 고용관리체계의 핵심은 일용직․상용직을 불문하고 근로자를 채용

할 때,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번 근로자에 대한 정보

를 고용주가 신고하는 것, 그리고 이를 감독하는 수단을 두는 것으로 요약된

다. 이러한 고용관리체계는 구미 선진국의 고용관리체계의 요강이기도 하다.

새로운 고용관리체계가 도입되면 평생 일을 해도 자신의 근로경력이 남아 

있지 않아 자신이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없었고 근로자를 위한 제도들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건설근로자들이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증빙할 수 있게 

됨으로써 스스로를 노가다로 비하하는 데에서 탈피하여 건전한 직업의식을 

갖고 직업생활을 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실업급여 혜택을 

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현재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에게 주어지는 다른 복지혜택(저리의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혹은 전세자금 대

출, 근로자 주식저축, 근로자 비과세저축 등)을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개선은 건설업에 신규인력의 유입을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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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능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참가유인을 제고할 것이다. 이는 다시 양질의 

건설노동력 확보를 가능하게 해 건설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나. 비정규직 근로자 확대에 대비한 정부정책의 기초마련

새로운 고용관리체계는 자연스럽게 노동시장 통계 및 근로자 일반의 경력

관리 DB 구축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리하여 초기업단위의 직업훈련의 기초 

마련이나 건설기능자격증제도의 정비가 용이해질 것이다. 사실 고용관리체계

가 정비되어야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수첩제도(혹은 카드제도) 적용범위

도 커다란 부작용 없이 대부분의 건설근로자에게 확대될 수 있다. 

건설업체들은 가용한 기능인력과 이들의 기능정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효율적 경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정부는 건설노동시장 정

책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를 확보하고 명실상부하게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현재 피용자의 절반에 그치고 있는 노동정책의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국세청은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세수확보가 용이하게 되며, 근로복지공

단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경력을 확보함으로써 산재시의 과다보상 문제

(예: 전기공)와 분규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러한 모든 

기대효과는 향후 보다 본격화될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확대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지닌다. 또한 새로운 고용관리체계가 정

착되면 노무비의 허구적 계상과 같은 건설현장의 폐단 등은 자연스럽게 예

방될 것이다. 

다. 의료 및 연금보험의 재정 건전화 도모

앞에서는 노동부와 관련된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공제제도만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전개했으나 궁극적으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도 임금근로자로서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고용관리체계가 정착되면 임

시․일용, 세사업장 근로자들이 명실상부하게 임금근로자로서 관리될 수 

있고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가 임금근로자로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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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 상용근로자 중심의 기존 피보험자 관리체계하

에서 소외되거나 지역가입자로 변칙 적용되어 왔던 임시․일용근로자를 사업

장 가입자로서 또는 근로자로서 포괄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

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건설일용근로자가 그 안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상대

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집단에게 실질적인 보호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사회보험체계가 정착됨을 의미한다. 

의료 및 국민연금에서 고용증명서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일용근로자를 사업

장 근로자로서 가입시킬 경우 재정의 건전화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양 보험

은 지역가입자로 일용근로자를 관리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이 거

의 불가능하므로 낮은 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예외자로 신고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이들의 실제 임금소득이 드러난다면 근로자분 보험료의 증가뿐만 

아니라 사업주분까지도 보험자에게 전달되므로 보험재정의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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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失業給與 受給要件의 마련

1.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특례설정의 기본방향

고용 및 산재보험과 퇴직공제제도를 고용증명서 관리체계의 매개로 운 하

고자 함은 앞에서 상술한 바와 같다. 이 때 산재보험과 퇴직공제제도는 기존 

제도의 근간을 그대로 유지한 채 피보험자 관리와 보험료 및 공제부금의 징

수방식을 고용증명서 체계에 의존하려는 것이지만 일용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을 갖는다. 실업급여의 적정한 지급을 위해 수급

요건을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 

건설일용근로자에 적합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세 한 부분까지 설정하기 

위해서는 건설노동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기초정보가 필요하다. 실업인정 절

차 등에 대한 세부 내용,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수급수준, 보험료 수입 및 급

여지출 추계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하며 여기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일

반적인 노동행태를 반 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 건설노동시장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건설업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포착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비공식적으로 조사된 실태자료들은 

나름대로 주목하는 바의 특성을 반 하고 있으나 전체 건설노동시장의 움직

임을 일반적으로 반 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실업

급여 수급요건의 설정은 향후 보다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에 의거하여 도출되

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하지만 수급요건을 설정할 때 갖추어야 하는 원칙은 

정 한 자료 없이도 그 얼개를 그려볼 수 있다. 일용근로자 수급요건을 설정

하기 전에 몇 가지 원칙들을 먼저 정리해 보기로 하자.

먼저 실업과 취업이 항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용근로자의 특성 때문에 일용

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정규근로자와 동일한 요건을 만들기가 불

가능하므로 수급요건의 특례제도를 두어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그러나 이것

이 피보험자 관리의 특례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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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특례제도를 만들지만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큰 틀이 최대한 유

지되어야 한다.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과 크게 상충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요건을 따르는 것이 제도운 의 간결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에도 도움이 된다. 

둘째, 근로자의 수급가능성 및 급여수준과 보험자측 지급부담의 조화를 염

두에 두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정한다. 실업이 자주 반복되는 일용직 근로

자를 실업급여 지급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실업급여 지출을 초래

하리라는 우려가 있다. 정부 및 사업주의 예산제약을 고려해서 제기되는 신

중론이다. 보험료 수입에 비해 실업급여의 지출이 과도하다면 타산업 및 정

규직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과도하게 전가되거나 사업주의 보험료율 부

담이 과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에는 역으로 감내

할 만한 실업급여 지출수준을 정하고 그에 합당한 수급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실업급여 수급기준은 취업과 실업의 반복이 정상적인 일용근로자의 

노동행태를 반 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이는 실업 사실 자체가 곧바로 실업

급여 수급요건이 되기보다는 실업기간의 길이가 중요한 결정기준으로서 활용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야만 일용근로자들이 장기간 실업이 지속되는 시

기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어 남용가능성을 극소화하면서 제도 도입의 취

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

넷째, 수급요건은 구직활동 촉진 및 생계유지 지원이라는 실업급여 취지를 

반 해야 하며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기회와 수급수준이 근로자들의 가입을 

유인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입장에서 실업급여의 수급

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수급액이 자신의 실업시기에 실질적으

로 도움이 될 만한 수준이라고 인식해야 건설현장에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사업주가 적절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 제도시행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특례설정 사항들

가. ‘실업’ 개시 시기의 인정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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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하나로서의 ‘실업’ 인정의 시점을 어디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된 일반요건은 ‘구직의사와 능력을 지니고 있는 실업의 시기’이다. 그러

나 일용근로자는 취업기간 중이라도 비가 오면 그와 같은 실업상태에 놓일 

수 있으며 현장을 옮길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일용근로자가 다른 요

건만 갖추고 있다면 이러한 단기실업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인가? 

이것은 근로자의 수급편의를 극대화시킬 수는 있지만 실업시 구직촉진 및 생

계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요

건에 대기기간을 두고 있는 취지와도 상충된다.

일용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위와 같은 종류의 일시적 실업은 일상적인 일로

서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아니다. 그러나 겨울철 또는 장마철의 장기화된 

실업은 성격이 다르다. 이 시기가 되면 기후적 제약으로 옥외에서 이루어지

는 건설생산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옥외생산 관련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기후요인의 악화로 인해, 그리고 옥내생산 관련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 내에서 작업이 종료된 이후부터 일할 곳이 

없어지게 되며 이러한 상태가 기후조건이 완화될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 보통

이다. 이러한 실업상태, 특히 겨울철의 약 2개월에 걸친 실업은 근로자들의 

생계유지에 커다란 위협요인이다. 연례적으로 추석이 지나면 겨울철에도 공

사가 지속되리라는 전망이 없는 공사장을 떠나 겨울철에도 일감이 보장되는 

공사장으로 일용근로자들의 조용한 이동이 일어나는 현상도 이에 기인한다. 

정작 실업급여의 생계유지 지원기능이 필요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 때라고 판

단된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두어 이러한 시기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유도할 

것인가? 절대적 기준으로서 겨울철이라고 생각되는 시기를 수급기간으로 규

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것은 겨울철 이외의 시기에 발생할 수

도 있는 일시적 불황으로 인한 실업상황 및 개인적 차이에 의한 실업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보다 합리적인 기준은 상대적 기준을 마련

하는 것이다. 즉 ‘건설일용근로자 자신의 근로일수가 평소에 일하던 것보다 

현저히 감소한 시기’를 실업급여의 수급시기로 규정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

것은 비교기준을 각 직종 및 개인의 근로일수로 함으로써 절대적 기준에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경직성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자신의 평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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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일수는 고용증명서 체계에 의해 집적된 근로자 자신의 근로경력정보를 활

용하게 된다. 또한 평소라는 개념은 이전 3개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로 근로일수가 줄어야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실제 근로소득이 실업급여의 수급액보다 낮아지는 수

준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하루 일당 6만원을 받고 평소에 20일을 일하는 근

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예를 통해 하나의 기준을 예시해 보자. 실업급여 수급

수준은 일반기준과 동일하게 평균임금의 50%를 적용한다. 이 근로자의 평소 

월근로소득은 120만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4만원이며 실업급여의 월수급액은 

60만원이 된다. 이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소득과 실업급여 수급액을 비교하여 

노동력 공급의사를 결정하고자 할 것이다. 그는 일거리 제의가 들어올 경우 

그 일감이 실업급여의 월수급액인 6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보장하는가 여

부를 따져 일거리를 수락하거나 그것을 포기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 할 것이

다. 문제의 해답은 근로소득과 실업급여 수급액이 동일해지는 근로일수를 상

대적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본 예에서는 월근로일수가 10일이 되었을 

때 양자가 동일해진다. 이것은 평소 근로일수의 1/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 평소의 월근로소득 : 20일/월×6만원/일＝120만원/월

- 1일 평균임금 : (120만원/월×3월)÷90일＝4만원/일 

- 실업급여 월수급액 : 4만원/일×50%×30일/월＝60만원/월

- 근로일수와 실업급여 수급액을 일치시키는 근로일수 : 60만원/월÷6만원/

일＝10일/월

- 평소 근로일수와의 비교 : 20일/월÷10일/월＝1/2

요컨대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시기 특례는 ‘건설일용근로자 자신

의 근로일수가 평소에 일하던 것보다 현저히 감소한 시기’로 설정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써보면 ‘이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일수에 비해 실업인정대상

기간 동안(2주 혹은 한 달)의 실제 근로일수가 1/2 미만으로 감소한 시기’에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된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시이

며 향후 고용정보가 축적되면 보다 정 하게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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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업인정과 조기재취직수당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실업인정일을 계산할 때에는 1주일 단위로 계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주마다 실업인정을 받는 절차는 그대로 적용해도 무

방하다. 계산만 1주일 단위로 하면 되기 때문이다. 1주일에 3일 이상 일한 주

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없는 것으로 하고 하루나 이틀 일한 주에 대해서는 

임금의 일정비율을 실업급여 수급액에서 감액한다. 이와 같은 방식의 1주일 

단위 실업인정일수 계산은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일자리가 생겨 취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필요

하다. 일반적인 경우 현재 소정수급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하면 조기

재취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일용근로자들에게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

는 것은 조기재취직을 유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조기재취직수당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유예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유예된 소정급여일수는 1주일에 3일 미만 일한 주가 소정

급여일수(예컨대 3년 미만 가입한 30∼49세 근로자의 경우 120일)가 다할 때

까지 유효하도록 한다.

다. 소정급여일수와 수급기간

현행 소정급여일수 행렬에서 최소 소정급여일수는 90일이다. 실업급여의 

과도한 지출이 우려된다면 건설일용직에 대해서만 일단 종전의 최소 소정급

여일수 던 60일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제도시행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소정급여일수 유예조치를 통해 실업인

정을 한다고 하 는데 소정급여일수의 유예기간을 한정하기 위해 현재 12개

월로 되어 있는 ‘수급기간’을 건설일용직에 한해 6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

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일용직 실업자 보호가 충

실해지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예컨대 1월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일용근

로자가 만일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 속하는 8월에 갑자기 불황 등의 요인으

로 근로일수가 평소의 1/2 수준 미만으로 줄어든다면 이것은 당연히 실업급

여사업이 보호해야 할 사안이나 실제로는 보호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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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일용근로자에 대해 일반 수급요건인 ‘이직전 18개

월 중 180일간 피보험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그대로 수용해도 무방하

리라고 판단된다. 다만, 전기직종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근로일수가 짧아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단서 조항으로서 ‘24개월 중 200일’로 

완화된 피보험단위기간을 마련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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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就業斡旋과 雇傭證明

1. 취업알선 서비스의 정비

 

[그림 2] ∼ [그림 4]에서는 공단과 고용안정센터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징수

의 요체를 설명하 지만 실제 제도운  방식은 고용안정센터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증명서를 접수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공단과 공유하는 방식이 바

람직할 것이다. 고용안정센터는 건설일용근로자 정보 풀(pool)을 이용하여 구

인자를 유인하고 근로자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센터는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직업안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일반 상용

근로자의 경우 각종 근로복지 및 노동시장의 제반 사항이 사업주를 통해 전

달되거나 시행되는데, 바로 그 사업주의 역할에 해당하는 기능을 고용안정센

터가 담당하여 건설일용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한다.

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구인 및 구직 정보의 매개이다. 구인자는 근로

조건, 공기(工期), 원하는 기술기능 정도와 함께 공공알선기관에 알선을 요청

한다. 구직자는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시점을 알선기관에 미리 선언해 둔 뒤 

지정된 날짜에 알선기관에 가서 제시된 일자리의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그리

고 구인자에 가서 고용증명서 작성절차를 밟는다. 아직은 서구적 계약관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막상 당일에 가서 보다 매력 있는 일자리로 가버리는 근로

자도 있겠지만 일자리 알선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뒤로 하는 방법과 같은 벌칙

을 통해 적절히 규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인력수급에 불확실성이 많아 새벽시간에 구인․구직 연결이 이루어

지는 인력시장이 존재하지만 공공고용안정기관에 이러한 관행에 맞추어 서

비스를 할 필요는 없다.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훈육(discipline)을 

통해 당일 알선관행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미리 신청하지 않은 새벽 

알선신청은 받지 않는 방식을 견지하는 것이다. 현재 건설일용노조가 조합

원을 위해 취업알선을 할 때에도 새벽부터 알선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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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하루 전에 신청을 받아 일자리 연결을 꾀하고 있는 경험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센터는 이러한 직접적인 일자리 연결 서비스와는 별도로 구인․구직 정보

를 제공한다. 일정 공간을 확보하여 일자리정보란과 인력정보란를 마련하고 

각각을 지역정보와 광역정보로 나누어 운 하는 한편(표 13 참조), 이러한 정

보를 컴퓨터 또는 자동응답전화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한다. 인력정

보란의 지역정보에는 당해 지역에서 가용한 근로자의 직종별․기능정도별 전

체 현황을 게시하고 현재 구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구인자에게 제공한

다. 일자리정보란의 지역정보에는 당해 지역에서 진행중이거나 장차 진행될 

건설공사에 관한 정보를 시기순으로 게시하도록 하여 당해 지역에서의 구직

가능성을 근로자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광역정보에는 당해 

지역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 정보와 당해 지역 외부에서 진행중이

거나 장차 진행될 건설공사에 관한 정보를 중앙으로부터 받아 게시한다.

<표 13> 정보매개기구에서 제공할 정보내용

인력정보란 일자리정보란

지역정보

(세부정보)

- 당해 지역에서 가용한 근로자의 직

종별․기능정도별 전체 현황을 게시

- 현재 구직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신

고하도록 유도해 즉각 동원가능한 

근로자에 대한 정보 게시

- 당해 지역에서 진행중이거나 장

차 진행될 건설공사의 규모, 기

간, 소요직종 및 근로자수 등의 

정보를 시기순으로 게시

광역정보

(개괄정보)

- 당해 지역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 정보를 중앙조직으로 받아 

게시

- 현재 구직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신

고하도록 유도해 즉각 동원가능한 

근로자에 대한 정보 게시

- 당해지역 외부에서 진행중이거나 

장차 진행될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소요직종 및 근로자수 등

의 정보를 중앙조직으로 받아 시

기순으로 게시

2. 취업알선 이외의 기능

센터는 처음 등록하는 근로자에게 단기간(5일 이내)의 오리엔테이션을 실

시한다. 오리엔테이션은 고용관리 프로그램 소개, 건설일용근로자의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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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각종 실업대책 소개, 설문조사 등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다양한 고용․실업대책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내용은 취업정보 제공 및 취

업알선 이외에도 경력관리 및 경력확인서 발급, 기능훈련 프로그램 소개, 생

활보호대상자 추천, 각종 상담업무 등도 포함한다. 한편 고용안정센터는 실업

급여 지급 등 고용보험관련 업무를 실시한다. 또한 센터가 상술한 바와 같이 

상용근로자의 사업주 역할에 비견될 수 있는 각종 근로복지 지원의 신청 혹

은 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경력증빙 권한 등을 부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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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超企業單位의 職業訓鍊體制 構築

1. 초기업단위의 훈련체제 구축

일반적으로 근속을 전제로 한 상용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기업의 입장

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대한 인적자본투자로 인식된다. 이는 직업훈련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투자효과가 당해 기업에 귀속되리라는 확신에 기반

하고 있으며 이것이 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사의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근속이 전제되지 않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이동성은 기

업의 직업훈련 투자효과가 기업에 귀속될 가능성 자체를 차단시켜 개별기업

으로 하여금 직업훈련 실시를 원천적으로 기피하게 한다. 

따라서 건설기능인력의 육성을 위해서는 초기업단위 직업훈련체제를 구축

하여 건설산업 전체를 하나의 훈련단위로 설정해야 한다. 고용증명서를 통해 

수집된 근로자 데이터베이스와 사업주의 요구를 비교․분석하여 직종별 건설

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훈련계획을 수립한다.

초기업단위 훈련의 운 주체는 노조로 하고 그 기획은 ‘건설근로자직업훈

련위원회’(이하 훈련위원회)가 맡도록 한다.
7)
 훈련위원회는 노․사․정 기구

로 구성함이 바람직하다. 훈련위원회는 지역별로 구성하도록 하며 각 지역노

조(건설일용노련 및 건설노련),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구성단체(대한건설협

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주택협회, 설비협회 등)의 지부, 노동부 지방관서 훈련

담당관이 참여한다. 

7) 독일의 경우 노사로 구성된 수공업회의소에서 훈련내용,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여 전국적으로 

이를 적용하고 있다. 그 외 대부분의 선진제국에서도 노사로 구성된 공동훈련위원회를 통해 건

설기능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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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근로자직업훈련위원회의 기능

훈련위원회에서 사업주측은 회원사들의 요구를 반 하여 노조와 함께 훈련 

내용을 설계한다. 또한 현장훈련이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는 회원사들의 협조

를 얻어 연수를 시키는데 협조한다.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예산 외의 

분담이 있을 경우 예산통제 기능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노조는 훈련강

사 선정과 매일매일의 운 을 담당한다. 훈련위원회가 담당할 기능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 직업훈련기본계획의 수립(양성 및 향상훈련)   

- 직업훈련의 시설 및 장소 확보(기존의 훈련시설 및 기관 포함)

- 직업훈련의 교과과정 마련 및 강사의 확보(현장실무경력자를 중심) 

-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고용보험기금의 조달 포함)

- 자격 검정과 자격증 교부(현장실무 중심의 실용성 우선) 

- 기타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항

- ‘현장에서의 작업내용＝직업훈련 내용＝자격시험 내용’의 삼위일체를 담

보하는 자격증 체제를 구축하고 임금수준과의 연계방안 모색 

3. 훈련의 실시

직업훈련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현재 실시중인 직업전문학교 및 노조의 

훈련방식을 보완․확대할 수 있다. 훈련위원회는 각 지역의 수요에 맞는 직

종을 배치하게 된다(예컨대 공단지역 부근에는 제관․배관․용접 등을 집중 

배치). 근로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거지와의 접근성이 낮은 훈련기관은 

숙박시설을 갖추어 양성훈련 및 일상훈련(근무시간내 훈련)을 중심으로 실

시하고, 주거지와의 접근성이 높은 훈련기관은 근무시간외의 일상훈련을 중

심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단, 저녁시간을 활용한 일상훈련 참여시간을 확보

하기 위해서 사업주들은 훈련참가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시간 조정에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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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훈련의 재원

훈련위원회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고

용보험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원이 부족하

다면 건설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기금조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일부 시설 및 관리비용은 일반회계, 지방자치단

체, 건설기능인력의 수요자인 건설단체연합회 등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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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의 대상과 시기

ꀌ
︳
︳
ꀈ
︳
︳
ꀖ

양성훈련 : 신규진입 근로자 대상

ꀌ
︳ꀈ
︳ꀖ

근무시간내 훈련

ꀌ
︳
︳
ꀈ
︳
︳
ꀖ

일상훈련 : 평상시

향상훈련 : 기존 근로자 대상
근무시간외 훈련

동계훈련 : 겨울철 등 실업기간을 이용한 훈련

직업훈련의 종류를 훈련대상과 훈련시기에 따라 구분해 보자. 양성훈련은 신규

진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기능공으로서 직업생애경로

를 출발하도록 유도하거나 그에 이르는 기간을 단축하도록 돕는다. 향상훈련은 일

반공 및 조공이 기능공으로 상승하도록 돕거나 기능공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도

록 유도할 수 있다. 이것을 건설노동시장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신규진입 근로자

를 대상으로 하는 양성훈련의 경우는 일상훈련의 형태로 운 되며 훈련기간 동안

의 훈련수당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여 상용근로자의 훈련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

나 기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향상훈련의 경우 생계유지 문제와 관련하여 

커다란 변형을 가져오게 된다.

훈련체계의 변형이 요구되는 향상훈련을 훈련시기에 따라 나누어 보자. 향상훈

련에서도 일상훈련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존 노동력에 대한 평상시 훈련

을 의미한다. 이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나누어 보면 근무시간내 훈련과 근

무시간외 훈련으로 구분된다. 근무시간내 훈련은 통상적 근무시간내 이루어지는 

훈련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력 제공 대신 훈련에 참가하게 되므로 임

금소득에 상당하는 훈련수당 등 대체소득이 주어질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근무

시간외 훈련은 근무가 끝난 후 또는 근무가 없는 날을 활용하는 훈련으로서, 근로

시간을 통해서는 임금을 수취한 후 저녁시간을 훈련시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서 현재 일부 노조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협조를 

통해 대상근로자들이 직업훈련 시작시간 이전에 작업을 마칠 수 있어야 한다. 그

리고 훈련장소가 작업현장 및 거주지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

다(포항의 사례).

향상훈련 중 동계훈련이란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상 연단위로 보아 옥외작업이 

불가능한 기간-예컨대, 겨울철(1월, 2월)-을 이용해 집중적인 유급 직업훈련을 실

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일거리가 없는 겨울철을 집중적으로 이용함으

로써 근로자들의 훈련참여 유인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막연한 실업상태로

의 전락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資格試驗期間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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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要約 및 結論

이상에서 우리는 고용보험 적용을 염두에 두고 고용관리의 방법을 개선함

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 다. 고용관

리체계 확립은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간명한 신

고절차의 마련, 실질적인 근로자 유인책 설정, 고용관리 감독기구의 설치 등

이 뒷받침될 때 실행력이 확보된다.

모든 피보험자가 매년 실업이라는 사고에 처할 확률이 1이라면 실업보험은 

성립할 수 없다. 허재준 외(1998)는 이를 일용근로자 실업보험 적용의 비보험

(非保險)현상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일용근로자들은 실업이 일상적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지금까지의 노동부 견해 다. 

그러나 비보험현상은 개별 일용근로자의 근로경력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만 

나타나는 것으로서 적절한 근로경력 확인절차가 존재하면 적절한 ‘실업’ 기준 

마련을 통해 비보험현상은 극복될 수 있다.

고용관리체계를 확보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비용과 그로부터 건설일용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비교하면 그다지 효과적인 보호수단이 아니라는 

비판이 존재하지만 다른 사회보험에도 그러한 고용관리체계가 필요함을 고려

할 때 고용관리체계의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의 계산은 좀더 차원을 달리하

여 계산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사업 혜택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혜택과 근로자 저리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 세금우대 근로자저축, 여타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 건

설일용근로자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 고용관리체계의 도입으로 건설

일용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편익은 결코 작지 않다. 또한 형평성을 잃고 교

묘한 운 의 묘에 의존하는 조세체계가 제자리를 찾고 중층적 하도급 등 건

설업의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외부경제(external 

economy)가 고용관리체계를 통해 발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차원에서도 

그 비용에 비해 결코 편익이 작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고용관리체계의 실행력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감독기능이 뒷받침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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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독조직을 별도로 두어 초기에는 지도위주의 감독을 행하고 점차적으로 

감독의 강도를 높여가는 동시에 노조에게 현장출입권을 부여한다면 고용관리

체계가 정착되어 갈 것이다. 정착된 고용관리체계에 의해 개별 건설일용근로

자의 고용관계가 명확해지며 이것이 모여 전체 건설일용근로자의 데이터베이

스가 축적된다. 축적된 DB는 적절한 실업급여의 수급, 직업안정망을 통한 구

인․구직정보의 실질적 매개, 초기업단위의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인력의 육

성 등 종합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

용된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 건설근로자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직업인

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한편, 건설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기여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개념도

직업인으로서의직업인으로서의  지위회복지위회복  및및  생애비젼생애비젼  제시로제시로  ‘‘삶의삶의  질질’’  향상향상 산업산업  및및  국가국가  경쟁력경쟁력  제고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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